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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제정 형법에 들어 있던 낙태의 죄(제269조, 제270조)는 66년 동안 한국 여성의 재생산적 결정을 범죄

로 다루었습니다. 낙태죄는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 인구제한 정책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과 가족의 선

택과 고민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로 취급해 왔습니다.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

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은  우리 헌법과 기본권 체계에 어긋난다고 위헌 선언을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

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성평등과 관련한 많은 숙제가 남아 있지만, 이날만은 모두가 기뻐한 뜻깊은 순간

이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

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

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여성의 재생산 결정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평등한 선택과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순간

마다 기억되어야 할 문구일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분의 목소리냄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성들은 다양한 방

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담았고, 여성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법률가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고 목소리 내는 사람들에 의해 비로소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낙태죄 위헌 소송을 진행한 우리 모임도 역사적이고 집단적인 기록에 더하고자 백서 발간을 준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서는 수년의 헌법소원 진행 기간 동안 제출된 대리인단의 주장과 서면, 많은 기관, 단체

들의 탄원서 등을 포함한 법적 공방과 사회적 대화, 참여한 대리인단의 소회 및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의 후속 

과정과 현황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2003년 발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백서'에 이어 또 한 번 역사적 

기록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우리 모임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백서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소중

한 연구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역사적인 승리를 넘어 백서 발간이라는 마지막 변론을 마친 여성인권위원회, 위헌소송 대리인단, 백서 

발간팀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백서가 부당함에 저항하는 불굴의 의지와 진보에 대한 희망을 되새기는 기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발간사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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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중항쟁을 표현한 홍성담 화백의 대형 걸개그림 ‘오월의 문, 윤상원의 눈’의 왼쪽 아래에는 흰 종이 

앞에 무릎을 꿇고 붓을 들어 광주민중항쟁의 현장을 그리고 있는 화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그림

으로 남기고자 하는 화가의 모습에서, 낙태죄의 폐지를 위해 길거리에서, 법정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투쟁해 온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백서는 낙태죄 위헌소송의 법정 투쟁을 모두 

담았다는 점에서 여성인권의 서사를 기록한 한편의 ‘대형 걸개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 역사적인 낙태죄 위헌소송을 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의 활

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치열하게 공부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낙태

죄가 어떻게 여성의 삶을 억압해 왔는지를 살아 있는 글로 기록하고 구두변론을 통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

하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대리인단뿐만이 아니라 민변의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도 법정 밖에서 토

론회와 언론 기고로 낙태죄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며 변론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라고 보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낙태죄로 처벌하

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결정(헌법불합치결정)하였습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설립 5주년을 맞아 10대 주요 공익변론사건을 선정하여 시민 200명을 상대로 가장 기억

에 남는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74.5%의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낙태죄 위헌결정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의 인권을 증진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본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시민들의 지난한 투쟁과 끈끈한 연대, 그리고 법정소송은 인권의 시계를 성큼 앞으로 나

아가게 한 모범답안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낙태죄 위헌소송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의 인권

의 지평을 한층 넓혀가는 데 이 백서가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의 글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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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66년 만에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해 7: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7년 만에 두 번째 헌법소원에서 중대한 역사적 진전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결

정은 단순위헌 의견 재판관 3명,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4명의 의견으로 압도적인 위헌의견이 제시되었다. 헌

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인 2020. 12. 31.까지 조항의 효력은 유지되었지만, 국회가 그 기한을 넘기면서 본 백

서를 발간하는 지금 한국에서 임부의 자기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상의 규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위헌판결은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장 주

목할 점은 2012년 헌재결정에서 유지되었던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분화된 대립구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대립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중략)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고 선언했다.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익으로 두고 

임신중절을 두 권리의 충돌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임부와 태아가 ‘대립’이 

아닌 ‘상호’ 존재라는 점은 대리인단이 변론 초기부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논증인데, 헌법재판소도 받아들

여 이번 결정에 반영하였다. 

2017년 2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뤄지고 결말이 나기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나 집

중적인 심리가 이뤄지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됐다.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양한 개인 및 단체가 헌법재판소

에 제출한 낙태죄 폐지관련 탄원서와 의견서만 백건이 넘는다. 개진된 의견의 내용도 법률적인 논쟁의 틀을 갖

고 있지만 생명윤리, 철학, 의학, 신학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담론과 맥이 닿아 있다. 이번 위헌결정이 우리사회

에 던지는 담론적 중요성과 제도적·정책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위헌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은 기존의 변호인

이 있음에도 헌법소원에서 우리 대리인단의 추가 합류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었다. 소송이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과 무관한 형법 제269조 임부의 자기낙태기죄 변론을 우리 대리인단에게 허락해준 청구인의 결단과 용기

가 없었다면, 이번 헌법소원에서 여성인권 차원에서의 접근과 위헌논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웠을 것이

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죄공동행동,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

회단체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하나로 뭉쳐 폭넓은 낙태죄 폐지운동을 벌였다. 그간 한국의 낙태죄 폐지 

논의는 법조계나 정치권보다는 시민사회의 운동에 의존해온 측면이 크며, 이번 헌법소원 과정에서도 이들의 운

동이 현실과 법 간의 괴리로 인한 여성의 고통을 법원에 전달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개변

서문

박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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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4일  우리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이하 ‘우리’, 혹은 ‘대리인단’이라고 칭함)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하였다. 일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 수많은 논문과 해외 판결례들을 읽고 

공부하였고, 무엇보다도 낙태죄가 현실에서 얼마나 큰 위력으로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분노하

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설득력 있게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개변론 당일 우리는 미리 헌법재판소 인근 ‘공

감’ 사무실에 모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직 재생산을 둘러싼 여성들의 

서사로 꽉 채우리라 다짐했다. 긴장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꼭 위헌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

했다. 법정 밖에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였으므로. 

우리는 법정에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허상이고 국가가 실은 태아의 생명이나 임부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

라  인구조절을 위해 낙태를 조절해왔으며 오직 여성의 사정, 여성의 결정에 의한 낙태만을 금지해 온 위선, 예

상치 못한 임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산을 강요하고, 임신과  출산 이후의 모든 책임은 여성이 감당

하도록 해온 위선에 대해 이야기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노동 시장에서 해고 등

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여성의 보편적 일상이라는 점, 여성에게 과도한 양육책

임이 전가되고, 출산한 미혼모는 자녀를 입양 보내거나, 온갖 차별을 감내하며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현실, 불가

피하게 낙태를 한 경우에는 여성만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의료에 노출되어 의료사고로 사망하기

도 하고,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치밀한 헌법적 논리 전개

는 기본이었지만, 최고의 변론은 역시 여성의 현실 그 자체였다. 

2019년 4월 11일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응답하였다.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로

서 대한민국 여성들은 66년 만에 자신들의 삶을 옥죄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벗어던졌다. 헌법재판

소는 태아의 생명과 임신한 여성의 기본권을 대결구도로만 보던 시각을 넘어서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

을 유지 또는 종결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

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라고 선언

하였다. 여성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던 바로 그 슬로건이었다. 

여성의 출산력을 통제하여 여성을 지배하려던 시대, 굴욕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낙태죄를 퇴장시키는 역사

의  한복판에서 변호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한다. 감히 최선을 다한 최고의 변론이었다고 말하

고 싶다. 

론의 참고인진술을 맡아주신 산부인과 전문의 고경심 선생님은 수십 년 간 의료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낙

태죄 존치로 인한 여성인권침해와 건강권 위협 현실을 재판정에서 생생히 증언해주셨다. 양현아 교수님을 비롯

한 많은 연구자분들이 칼럼과 연구, 논문 등으로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에 관한 논리를 풍부히 해주지 않았다면, 

이번 헌법소원에서 건강권, 평등권, 여성의모성보호를 받을 권리, 재생산권 등 다양한 기본권을 기반으로 한 위

헌논증을 정치하게 벼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법정 안팎에서 제2, 제3의 대리인이 되어 큰 노고를 마다하

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이번 결정이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대리인단도 낙태죄 폐지를 향한 수많은 여성들의 열망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탰다. 9명의 변호사

들은 개인 일정을 후순위로 두고 헌법소원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단언컨대 우리 대리인단은 최고의 팀이었다. 

김수정 변호사님은 대리인단 단장으로서 변론의 큰 방향을 잡아주고 후배변호사들 각자가 최대치의 능력을 집

중력 있게 발휘할 수 있게 포용력 있는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어주셨다. 특히 공개변론의 최후변론은 여성의 절

박한 현실을 절제된 법논리로 표현한 최고의 변론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았다. 차혜령 변호사님이 공개변론 모

두변론과 질의응답에서 보여주신 예리한 설명과 막힘없는 답변은 후배 변호사들로 하여금 실로 감탄을 자아냈

다. 이소아 변호사님은 당시 광주에서 진행 중이던 당해 형사사건을 챙겨주시는 등 대리인단의 당해사건에 대한 

선이해와 소통에 있어 큰 역할을 해주셨다. 이한본 변호사님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토론자로 나서는 한편 시

민단체들과의 토론회 등에서 입법전략을 세우는 일까지 도맡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류민희 변호사님은 

탁월한 네트워크력으로 변호인단이 여성·시민단체들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 

입법동향 리서치, 국제기구와의 연대 등도 훌륭하게 맡아주셨다. 천지선 변호사님은 방대한 국내외 연구 조사

를 토대로 대리인단에게 다양한 기본권 논증을 제안해주셨고, 최현정 변호사님은 특유의 치밀함과 성실함으로 

참고인 섭외부터 절차진행까지 일일이 챙기며 재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유원정 변호사님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조사와 연구, 변론요지서 집필까지 변호사 몇 사람의 일을 맡는 열정을 보여주셨다. 총 178면에 이

르는 변론요지서를 준비하면서 모두가 자신의 몫 이상을 책임졌고, 그것이 공유되고 모아지는 과정에서 변호사

와 결과물 모두가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오직 여성인권의 진전을 위하여 큰 노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변

호사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이 백서의 발간을 위하여 노력을 마다하지 않은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발간 실무 작업

을 맡아 헌신해주신 백서준비TF의 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최현정 변호사님 그리고 여성인권위원회 장

길완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 이상 낙태죄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서의 온전한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기본법 마련과 보건의료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디 이 백서가 그 초석이 되길 바란다.

경과와 소회

 김수정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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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낙태죄의 

존치는 근본적으로 태아의 생명도 여성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근원적 폐지에 대한 모호함을 남

긴 채 2020년 말까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 결과 이러저러한 말이 난무하는 어려운 숙제가 

되었다. 여전히 태아의 생명권만을 내세우며 여성들이 무분별한 낙태를 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의심과 불안

으로 형사처벌로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결국 입법 시한인 2020년을 넘겼다. 

감히 말하건대,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역사와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이미 세계의 낙태법은 형법이 아

닌 여성의 선택과 권리에 기반한 법률, 정책 프로그램으로 규율되고 있다. 여성이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권리는 이미 국가가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 이후의 새로운 입법은 낙태에 대한 비범죄화를 당연한 전제로 여성의 재생산권이 적극적으로 보장

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까지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66년 만에 끊어버린 족쇄의 부활은 역사의 후퇴로 용납될 수 없다. 여성들이 투쟁했던 이유, 목표는 단순히 낙

태죄 폐지가 아니었다. 낙태죄 폐지라는 당연한 전제 위에 당당히 권리로서 요구하고 보장받을 ‘재생산권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었다. 

대리인단이 뒤늦게라도 변론 기록을 모아 백서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변론이라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 치열했던 싸움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참고가 되고 힘이 되었다. 

이제 정말로 우리 대리인단의 변론은 끝났다. 

끝으로, 66년간 낙태죄 폐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여성들, 그리고 연대해온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

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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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헌법소원 준비 경과

2014년 낙태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827 사건 경위

- 2013. 9.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호인단 꾸려짐

-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의 항소심이었음. 공동피고인은 의사(업무상촉탁낙태)와 남성 파트

너(낙태방조)였음.

-   차혜령, 천지선, 신윤경, 이미연 변호사 등 민변 여성인권위 변호사들로 꾸려졌고 김정혜 

박사님도 합류함. 

- 2013. 10. 17. 항소이유서 제출

- 2014. 5. 16. 첫 공판기일 진행

- 2014. 7. 4. 두 번째 공판기일 진행

- 2014. 8. 13. 세 번째 공판기일 진행

- 2014. 8. 14. 위헌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4초기1042 사건)

- 2014. 9.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노1827 판결 요지

-   자기낙태죄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방법이며, 태

아를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가벼운 

제재를 하게 된다면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피해

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이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고인 남성 파트너로부터 잦은 폭력을 당하

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임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장애에 시달렸음을 인정

하기 부족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모자

보건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 정당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유죄

- 낙태방조로 기소된 남성 파트너 무죄

- 의사는 양형부당 인정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 당사자 여성이 원하지 않아서 이후 헌법소원은 진행하지 않음

2014년 헌법소원 준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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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헌법소원 준비 당해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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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7년 헌법소원 변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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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 기록 목록

일자 문건명 제출자

1 2017.02.08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대리인 강남석

2 2017.02.21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3 2017.02.21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4 2017.02.22 심판회부결정

5 2017.03.10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서 송부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6 2017.03.10 답변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7 2017.03.13 수사기록반환

8 2017.06.2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회신 법무부장관

9 2017.07.31 참고자료 부본송부

10 2017.07.31 참고자료 청구인 대리인 강남석

11 2017.08.17 소송위임장 청구인 대리인 차혜령 외 3

12 2017.09.08 소송위임장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2

13 2017.10.25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6

14 2017.11.02 사임계 청구인 대리인 유원정

15 2018.01.05 소송위임장 청구인 대리인 김광재

16 2018.01.11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17 2018.02.22 변론예정통지

18 2018.02.22 변론예정통지 및 참고인 추천 요청

19 2018.02.28 소송위임장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20 2018.03.02 참고인 추천서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21 2018.03.06 변론예정기일 변경통지

22 2018.03.07
법무부장관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

서
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23 2018.03.08 참고인 추천 법무부장관

헌소 기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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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문건명 제출자

52 2018.04.23 의견서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

53 2018.04.27 보충서면 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54 2018.04.30 탄원서 부본송부

55 2018.04.30 의견서 부본송부

56 2018.05.01 탄원의견서 부본송부

57 2018.05.01 탄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법률자문단

58 2018.05.08 탄원서 구○○ 외 95

59 2018.05.11 탄원서 한국 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

60 2018.05.11 탄원서 운동중앙추진본부 범종단

61 2018.05.11 탄원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 협의회

62 2018.05.14 변론기일 출석요구

63 2018.05.14 변론기일통지

64 2018.05.16 변론요지서 부본송부

65 2018.05.16 변론요지서 부본송부

66 2018.05.18 의견서 사회변혁노동자당

67 2018.05.18 의견서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68 2018.05.21 대리인 선임서 제출 법무부장관

69 2018.05.21 의견서 김○○ 외 1

70 2018.05.21 의견서 사회진보연대

71 2018.05.21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 위원회

72 2018.05.21 탄원서 김○○ 외 22

73 2018.05.21 탄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회

74 2018.05.23 탄원서 등 비웨이브

75 2018.05.23 성명서 보건의료인 김○○ 외 524

76 2018.05.23 의견서 휴먼라이츠워치

77 2018.05.24 탄원서 프로라이프 의사회

78 2018.05.24 의견서 기독청년의료인회 운영위원회

79 2018.05.28 의견서 수원여성회

일자 문건명 제출자

24 2018.03.09 참고인의견요청

25 2018.03.09 참고인 지정 결정

26 2018.03.12 참고인 추천 법무부장관

27 2018.03.12 참고인지정결정서 송부

28 2018.03.20 변론요지서 청구인 대리인 김광재

29 2018.03.21 변론요지서 부본 송부

30 2018.03.22 탄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31 2018.03.22 변론요지서 제출기한 연기 신청서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32 2018.03.30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2017헌바127)에 대한 

여성가족부 의견서 제출
여성가족부장관

33 2018.03.30 변론요지서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34 2018.04.02 변론요지서 부본 송부

35 2018.04.02 변론요지서 부본 송부

36 2018.04.02 변론요지서 부본 송부

37 2018.04.03 담당변호사추가지정서 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38 2018.04.03 변론요지서 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39 2018.04.03 변론요지서 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40 2018.04.03 변론요지서 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41 2018.04.03 변론요지서 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42 2018.04.03 변론요지서 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43 2018.04.04 참고인 의견서 부본 송부

44 2018.04.04 참고인 의견서 참고인 고경심

45 2018.04.05 의견서 녹색당

46 2018.04.06 변론예정기일 변경통지

47 2018.04.09 참고인 의견서 참고인 정현미

48 2018.04.09 의견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49 2018.04.10 참고인 의견서 부본송부

50 2018.04.10 부본송부

51 2018.04.11 의견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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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문건명 제출자

108 2018.07.05 탄원서 지○○

109 2018.07.06 탄원서 등 정○○ 외 28

110 2018.07.09 탄원서 등 청○○ 외 31

111 2018.07.10 탄원서 최○○ 외 10

112 2018.07.11 탄원서 등 김○○ 외 1427

113 2018.07.12 탄원서 등 만덕교회 류○○ 외 258

114 2018.07.13 탄원서 등 박○○ 외 704

115 2018.07.16 탄원서 등 양○○ 외 104

116 2018.07.17 탄원서 등 조○○ 외 28

117 2018.07.17 성명서 등 낙태반대전국연합

118 2018.07.17 탄원서 등 경기여성단체연합 외 152

119 2018.07.18 탄원서 등 고○○ 외 129

120 2018.07.19 탄원서 등 은혜교회 안○○ 외 404

121 2018.07.25 의견서 참여연대

122 2018.07.25 탄원서 김○○ 외 9

123 2018.07.26 탄원서 김○○ 외 10

124 2018.07.27 의견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125 2018.07.30 탄원서 사단법인 한국교회언론회

126 2018.08.01 참고인 진술조서

127 2018.08.01 변론 조서

128 2018.08.01 참고인 진술조서

129 2018.08.03 탄원서 등 이○○ 외 144

130 2018.08.07 탄원서 등 김○○ 외 399

131 2018.08.08 탄원서 등 제○○ 외 261

132 2018.08.09 탄원서 주○○ 외 42

133 2018.08.14 탄원서 김○○ 외 715

134 2018.08.16 의견서 양현아 교수 외 428

135 2018.08.16 탄원서 등 이○○ 외 1420

일자 문건명 제출자

80 2018.05.28 의견서 박○○

81 2018.05.29 보충서면 철회서 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82 2018.05.30 참고자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83 2018.05.31 참고자료 부본송부

84 2018.06.03 추가변론요지서 청구인 대리인 김광재

85 2018.06.04 변론요지서 부본송부

86 2018.06.04 의견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권오용

87 2018.06.11 의견서 낙태반대전국연합

88 2018.06.11 의견서 사)안산여성노동자회

89 2018.06.11 의견서 사)함께크는여성

90 2018.06.15 의견서 등 낙태반대전국연합

91 2018.06.19 탄원서 등 마산영광침례교회 박○○ 외 841

92 2018.06.20 탄원서 등 박○○ 외 4104

93 2018.06.20 탄원서 박○○ 외 1

94 2018.06.20 의견서 사단법인 서울동부여성 민우회

95 2018.06.20 탄원서 등 박○○ 외 2645

96 2018.06.21 탄원서 등 하○○ 외 1042

97 2018.06.22 탄원서 등 유○○ 외 2013

98 2018.06.22 의견서 등 인천여성민우회 외 288

99 2018.06.25 탄원서 등 이○○ 외 1468

100 2018.06.26 탄원서 등 길위에소리교회 외 1156

101 2018.06.27 탄원서 등 일신교회

102 2018.06.28 탄원서 고○○ 외 19

103 2018.06.29 탄원서 등 통영현대교회 외 145

104 2018.07.02 서명서 김○○ 외 171

105 2018.07.03 참고자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5

106 2018.07.04 참고자료 부본송부

107 2018.07.04 탄원서 류○○ 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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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문건명 제출자

164 2019.02.18 탄원서 및 서명서 낙태죄폐지반대 국민연합

165 2019.03.05 의견서 사단법인 한국교회언론회

166 2019.03.07 서명서 신○○ 외 19

167 2019.03.07 서명서 이○○ 외 235

168 2019.03.08 의견서 부본 송부

169 2019.03.08 의견서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6

170 2019.03.08 의견서 한국여성민우회 외 2

171 2019.03.08 성명서 등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172 2019.03.11 탄원서 장○○ 외 39

173 2019.03.15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74 2019.03.16 탄원서 등 프로라이프대학생회

175 2019.03.18 탄원서 등 생명대행진코리아 조직위원회 외 36

176 2019.03.19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177 2019.03.20 서명서 등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178 2019.03.21 탄원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179 2019.03.22 탄원서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외 1

180 2019.03.26 탄원서 지○○

181 2019.03.26 탄원서 치○

182 2019.03.26 탄원서 등 조○○ 외 669

183 2019.03.27 의견서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

184 2019.03.29 의견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외 2

185 2019.03.29 탄원서 박○○ 외 5

186 2019.04.02 탄원서 등 생명대행진코리아 조직위원회 외 54

187 2019.04.02 서명서 등 낙태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

188 2019.04.03 성명서 등 낙태죄폐지 반대 국민연합

189 2019.04.03 탄원서 GDC

190 2019.04.03 탄원서 탄원인 최○○

191 2019.04.04 탄원서 등 여성을 위한 자유인권네트 외 28.427

일자 문건명 제출자

136 2018.08.17 탄원서 등 황○○ 외 312

137 2018.08.21 탄원서 등 이한본 외 358

138 2018.08.24 탄원서 청구인 최○○

139 2018.08.27 탄원서 등 이○○ 외 589

140 2018.08.30 의견서 김○○ 외 23

141 2018.09.03 서명서 미가다락방교회

142 2018.09.04 탄원서 등 최○○ 외 162

143 2018.09.07 탄원서 등 이○○ 외 13

144 2018.10.01 탄원서 이○○

145 2018.10.10 탄원서 등 박○○ 외 24

146 2018.10.11 탄원서 이○○ 외 32

147 2018.10.15 탄원서 박○○ 외 2

148 2018.10.15 탄원서 등 안○○ 외 69

148 2018.10.16 탄원서 등 김○○ 외 280

150 2018.10.17 담당변호사추가지정서 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151 2018.10.17 담당변호사지정철회서 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152 2018.10.17 탄원서 등 김○○ 외 1167

153 2018.10.29 탄원서 등 이○○ 외 19

154 2018.11.02 탄원서 등 서○○ 외 83

155 2018.11.06 서명서 박○○ 외 197

156 2018.11.14 의견서 등
한국 남자 수도회·사도생활관 

장상협의회

157 2018.11.21 탄원서 김○○

158 2018.11.28 위헌판결촉구서명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159 2018.12.10 탄원서 유○○ 외 39

160 2019.01.09 탄원서 윤○○

161 2019.01.11 탄원서 윤○○

162 2019.01.16 소송위임장 청구인 대리인 유○○

163 2019.01.31 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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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일자 문건명 제출자

192 2019.04.04 서명서 등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193 2019.04.04 탄원서 등 밝은미래대한민국시민연대 외 1

194 2019.04.05 서명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195 2019.04.05 탄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외 1

196 2019.04.07 의견서 박○○

197 2019.04.08 소송위임장 청구인 대리인 유원정

198 2019.04.08 선고기일통지

199 2019.04.08 탄원서 등 생명대행진코리아조직 위원회 외 36

200 2019.04.10 서명서 THE SWEETEST

201 2019.04.11 선고조서

202 2019.04.11 탄원서 박○○

203 2019.04.19 결정

204 2019.04.23 종국결정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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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회신

법      무      부

수신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경유) 

제목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회신

법  무  부  장  관

검찰주사 검사 과장
전결 06/20

고동재 김은미 이상욱

시행 국가송무과-6335 (2017. 06. 20.) 접수 2290 (2017. 06. 21.)

우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법무부 / http://www.moj.go.kr

전화 02-2110-3523 전송 02-2110-0328 / kodj2015@moj.go.kr / 비공개(4)

     헌법재판소 심판사무-2789(2017. 2. 22.)호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다는 헌법재판소의 선례 존재하며(2010헌바402), 그밖에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존재

하지 않아 본 건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입니다(별도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

겠습니다).   끝.      

법      무      부

수신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경유) 

제목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회신

법  무  부  장  관

검찰주사 검사 과장
전결 06/20

고동재 김은미 이상욱

시행 국가송무과-6335 (2017. 06. 20.) 접수 2290 (2017. 06. 21.)

우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법무부 / http://www.moj.go.kr

전화 02-2110-3523 전송 02-2110-0328 / kodj2015@moj.go.kr / 비공개(4)

     헌법재판소 심판사무-2789(2017. 2. 22.)호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다는 헌법재판소의 선례 존재하며(2010헌바402), 그밖에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존재

하지 않아 본 건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입니다(별도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

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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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지정신청서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사    건    헌바

청 구 인    정 혜 원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기일지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변론기일 지정의 필요성

이 청구는 낙태 를 한 여성과 의료인을 형사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적 쟁점과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의 비등한 결론 헌

바 이 날 정도로 다른 법률 해석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년과는 달리

보조생식기술 시험관 시술 등 이 점차 보편화되어 배아 태아의 권리에 대한 재정립

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변론 없이 심리할 경

우 우리 사회에서 낙태 문제가 가지는 중대성과 상응하지 않는 불충분한 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속성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자세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요구하므로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할 수 있도록 변론기일을 통한 증거조사와 절차 

진행을 요청 드립니다

1) 낙인 효과를 남기는 ‘낙태’ 보다는 ‘임신종결’이 보다 적합한 어휘이나, 형법상 표기에 따라 이하‘낙태’
라 표기합니다.

2017-20045553-MOYX2 2017-10-25 12:47:16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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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 혜 령

변호사  이 소 아

변호사  류 민 희

변호사  천 지 선

변호사  유 원 정

변호사  최 현 정

헌법재판소 귀중

2017-20045553-MOYX2 2017-10-25 12:47:16  3 / 3

변론기일 진행 내용

가 입증 방법

참고인 전문가 의견 진술 여성학 법학 의학

기타 방법

나 입증 취지

낙태죄 처벌 시 침해되는 기본권 

비교법 국제법적 근거

낙태에 대한 법인식 법현실 법정책

낙태 초기배아 보조생식기술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사실

낙태죄의 효과 합법적 낙태의 현실 낙태죄가 실제로 작용하는 방식 등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 수 정

2017-20045553-MOYX2 2017-10-25 12:47:16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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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예정통지 및 참고인 추천 요청



5352

참고인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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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추천(및 약력)

법      무      부

수신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경유) 

제목 참고인 추천

법  무  부  장  관

검찰주사 과장
전결 03/08

고동재 송길대

시행 국가송무과-2694 (2018. 03. 08.) 접수 790 (2018. 03. 08.)

우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법무부 / http://www.moj.go.kr

전화 02-2110-3523 전송 02-2110-0328 / kodj2015@moj.go.kr / 비공개(4)

1. 헌법재판소 심판사무-2722(2018. 2. 23.)호, 변론예정통지 및 참고인 추천요청 관련

입니다.

2. 헌법재판소에서 2018. 4. 16.(월) 14:00에 진행할 예정인 2017헌바127 형법 제269

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인을 추천합니다.

- 다  음 -

     ○ 참고인 인적사항

       - 성명 : 정현미(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

문대학원 410호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연구실(우편번호 : 03760)

       - 연락처 : (전화) 02-3277-3555, (e-mail) hyonmi@ewha.ac.kr

붙임 : 참고인 약력 1부.  끝

790 2018-03-08 17:54:51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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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지정결정서 송부

[1/2]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혜원

                                대리인   변호사 강남석 외 8

결 정 일 2018. 3. 9.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지정한다.

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산부인과 전문의 고경심

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2018-2000044533-5261A  1 / 3
[1/2]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혜원

                                대리인   변호사 강남석 외 8

결 정 일 2018. 3. 9.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지정한다.

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산부인과 전문의 고경심

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2018-2000044533-5261A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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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입니다.

2018. 3. 12.

법원사무관 이종건 (인)

2018-2000044533-5261A2018-2000044533-5261A  3 / 3

[2/2]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2018-2000044533-5261A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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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1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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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단위: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 1] 2015 4 1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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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go.kr)

<표 3> 피임법에 따른 첫 1년 간 피임실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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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4세 기혼여성 4,546명, 17-25세 피임유경험 미혼여성 119명 대상

*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3쪽

* 이임순 외(2006), 한국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의식 실태 조사,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제49권 제1호, 

6쪽.

<표 2> 혼인여부별 여성 피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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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낙태 의향

( )

/

( )
(1,007) 73.2 26.7 0.1

(201) 60.7 39.3 -

[ 8] 2009 7 3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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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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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 , 204 .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28 / 184



94 95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25 -

. . 

. 

14

. “

.” . 

, 

, 

.

[ 13] . 

. , . 

. 

. 

. ‘ ’ , 

.31)

30) , , 6. 

31) 2017. 9. 28. , 「 ‘ ’ 」

http://www.huffingtonpost.kr/2017/09/28/story_n_18124122.html?utm_id=naver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31 / 184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24 -

. 

, 

. , 

, . 

, 

. 

[ 12] 2012. 12. 18.  .

. 

. 

4 . 

. ‘ ’ , 

. , 

. 

, 

. 

. , 

. . 

‘ ’, ‘

’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30 / 184



96 97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27 -

. 

, 

.32) 

. , 

10

, “ 10 … 

. ㆍ

, 

(性的) .”33)

10 .

· 34) , 

35), 36), 

32) , 『 ‧ 』, , 2017., 46 .

33) 1990. 9. 10. 89 82 .

34) · . 

“

.”( 2009. 11. 26. 2008 385 ) ‘

’ .

35) · · · .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33 / 184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26 -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32 / 184



98 99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29 -

, , , 

, ·

. 

, · , 

, 

. 

.

(2) 

, “ 10

, 17

. .”38)

. 

“

, 

”39)

.

, 

38)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39)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35 / 184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28 -

.

269 1

, 

, 

. 

, 

, 

37), 

, 

.

·

, 

, ( 1999. 5. 27. 

97 137, 98 5( ) ).

36) ( 1990. 9. 10. 89 82 

) , 

(

1997. 7. 16. 95 6 13 ).

37) 2012. 8. 23. 2010 402 .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34 / 184



100 101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31 -

<표 5> 결혼상태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시술 이유(다중응답)

시술 이유 기혼여성 미혼여성

건강문제

부모의 건강문제

태아의 건강문제 

임신 중 약물복용

강간

가족계획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을 위해서

원하는 태아의 성별이 아니어서

사회경제적 이유 등
경제적 어려움

미성년자 혹은 혼인상의 문제

기타

, (‘ ’ 

), 

, 

2010 . < 6>

‘ (46.8%)’, ‘ (23.4%)’, ‘

(23.1%)’, ‘ (20.6%)’ 

(2010 ).41)

41) , 「 」, , 2011.,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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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895)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States shoul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universal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care, which includes family planning and sexual health. Reproductive health-care 

94) 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EDAW/Shared   

Documents/KOR/CEDAW_C_KOR_CO_8_28441_E.docx

9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of Action, 1994.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pub-pdf/programme_of_action_Web%20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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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4)

93) 43.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EDAW/C/KOR/CO/7, para. 35) and, in 

view of the fact that unsafe abortion is a leading cause of maternal mortality and morbidity, calls on 

the State party to legalize abortion in cases of rape, incest, threats to the life and/or health of the 

pregnant woman, or severe foetal impairment, and to decriminalize it in all other cases, remove 

punitive measures for women who undergo abortion, and provide women with access to quality 

post-abortion care, especially in cases of complications resulting from unsafe ab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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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s should provide the widest range of services without any form of coercion. All 

couples and individuals have the basic right to decide freely and responsibly the number and 

spacing of their children and to have the information, education and means to do so.

(ICPD) 1994 ICPD 

.96) 

( ) 

(WHO) “

: 

” .97)

(4) 

1988 R. Morgentaler 

251 (security of the 

person) 7

9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of Action, 1994, para. 8.25.

  All Governments and relevant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urged to 

strengthen their commitment to women’s health, to deal with the health impact of unsafe abortion 

as a major public health concern and to reduce the recourse to abortion through expanded and 

improved family-planning services. 

97) World Health Organization, , 1 . 「Key messages: Laws and policies on abortion should 

protect women’s health and their human rights. Regulatory, policy and programmatic barriers that 

hinder access to and timely provision of safe abortion care should be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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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v. Cross, 45 Cal. 4th 58, (2008)].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69 / 184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62 -

.

. 

(1) 

. 

. 

. 

, 

, 400

. 

. 

.99)

, 

, 

. 

99) Eileen L. McDonagh, “My Body, My Consent: Securing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Funding”, 62 Alb. L. Rev. 1999, 1072 ~1076 , , , 63 .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68 / 184



134 135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65 -

7 ‘ ’ . 

, . 251

. 

. 

.” .103)

(3) 

. 

. 

, 

, . , 

. 

103) R. v. Morgentaler, [1988] 1 SCR 30  , , 341 ~348 .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71 / 184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64 -

(2)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n Pennsylvania Casey 

(integrity)

.102) 

R. Morgentaler Dickson (Lamer 

) “ 251 (security of the person) . 

.”, “

251

.

, 

. 251

. , 

.”, 

Wilson “ 251

7

, .”, “ 251

102) , , 62 .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70 / 184



136 137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67 -

36 2 . , 

, 

, 

, . , 

. 

. 

. 

11 1 “ . ․

․ ․ ․

” . 34 3 “

”, 36 1 “

, 

” . 

.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73 / 184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66 -

. 

. 

.

36 2 “ .”

. 36 2

.104)105) 36 2

.106) 

10 17

‘ ’ . 

, 

.107) 

( ) , 

. 

,  

104) , , 1079 .

105) (Maternity Protection) · · ·

, 

. ,   , 2004..

106) , , 1079 .

107) , , 1080 .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72 / 184



138 139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69 -

36 1

, 

. 

, 

109). 

. 

( ) 

1)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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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005. 2. 3. 2001 9 .

110) Reva Siegel, “Abortion as a Sex Equality Right: Its Basis in Feminist Theory”, in Martha 

Fineman & Isabel Karpin eds., Mothers in Law: Feminist Theory and the Legal Regulation in 

Motherhood(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5),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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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김은실, 「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여성의 삶」,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2호, 1991년 여름, 387쪽

115) 입법화 과정에서 있었던 논의, 입법배경 등에 관한 내용은 모두 신동운 교수의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연구”(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2호)에서 인용하고 참고하였습니다. 

116) 제1조(목적)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

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7) 차혜령,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해석과 개정방향”,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해석과 개정방향 심포지엄,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2017. 4. 24.), 6쪽 

118) 장민선,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방향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5. 7. 30.), 

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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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does not compensate women for their services ; instead, it assumes that 

they owe this duty as a matter of course. This assumption - that women can simply 

be forced to accept the "natural" status and incidents of motherhood  - appears to rest 

upon a conception of women's role that has triggered the protection of the Equal 

Protec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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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Roe v. Wade112) ( ‘Roe ‘ )

(Harry A. Blac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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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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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Roe V. Wade, 410 U.S. 113 (1973)

113) Reva B. Siegel, “Abortion as a Sex Equality Right: Its Basis in Feminist Theory“, 67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76 / 184



142 143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73 -

, , 

, 

. 

2) 

. 

, 

. 

. 

. , ‘ ’

. 

. 

, ·

. 

,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79 / 184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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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2018-20049227-RVHO6 2018-03-30 18:41:01  78 / 184



144 145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우)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8층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 3476-6002,   FAX : (02) 3473-6607

- 75 -

. 

, . 

.121) 

.122) 

“

” .

“123)(they do emphasize that abortion restrictions are a form or class legislation 

that reflects status-based judgments about women and inflicts status-based 

injuries o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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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Siegel, Reva B, “Reasoning From the Body: A Historical Perspective on Abortion Regulation and 

Question of Equal Protection,” Stanford Law Review 44, 1992, 373 .

122) Reva B. Siegel, “Abortion as a Sex Equality Right: Its Basis in Feminist Theory”, 63

123) Reva B. Siegel, “Abortion as a Sex Equality Right: Its Basis in Feminist Theory”,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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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stances. That is because the liberty of the woman is at stake in a sense unique to 

the human condition and so unique to the law. The mother who carries a child to full 

term is subject to anxieties, to physical constraints, to pain that only she must bear. That 

these sacrifices have from the beginning of the human race been endured by woman with 

a pride that ennobles her in the eyes of others and gives to the infant a bond of love 

cannot alone be grounds for the State to insist she make the sacrifice. Her suffering is too 

intimate and personal for the State to insist, without more, upon its own vision of the 

woman's role, however dominant that vision has been in the course of our history and our 

culture. The destiny of the woman must be shaped to a large extent on her own 

conception of her spiritual imperatives and her place in soci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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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12 - 24

‘ (Partial- 

Birth Abortion Ban Act of 2003)“ ’Gonzales V. Carhar

t’134)( ‘Gonzales’ ) . Gonza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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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34) Gonzales v. Carhart, 550 U.S. 124 (2007). 
135) Gonzales v. Carhart, 550 U.S. 124, 171-17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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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6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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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lective abortion)

. (selective reduction)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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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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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5) , , 503

156) , , 37

157) / / , 『2014 』, , 2015, 44 .

158) / / , , 39

159) 7, 「 2 」,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50(12), 2007, 1661

160) ,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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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993 11 2 1 1 9 2 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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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0 4 2 2 16 8 1 6 1

1997 21 21 11 2 8

1998 33 3 3 30 9 17 4

1999 39 8 2 6 31 14 2 11 4

2000 39 9 9 30 18 1 11

2001 42 5 2 3 37 24 1 8 3 1

<표 11 > 여성 낙태 범죄 처리 건수와 처분결과 (1993 - 2013)

179) , 2017. 11. 28. ,  「" 50 "…9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7/0200000000AKR20171127160600017.HTML 2018.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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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292(58%) 2,387(42%) 5,679(100%)

203,230 147,360 350,590

1000 17.8 12.9 21.9

36.6% 4.0%

1 0.73

<표 9> 인공임신중절의 규모(2005)

   * 김해중 외 12,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건복지부, 2005. 

96,286 72,452 168,738

1000 17.1 14.16 15.8

1 0.75

<표 10> 인공임신중절의 규모(2010)

   * 손명세 외 9,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177) 12, 「 」, , 2005.

178) 9, 「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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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낙태죄 1심 선고 결과 (2006-2016년)

182) 9, 2011.,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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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변론 PPT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헌바127 

모두발언

2018. 5. 24.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임신 중단 : 국제인권규범상 보편적 권리

▪ 낙태에의 접근성 보장은 인권의 문제

여성 차별 철폐의무, 건강권, 사생활의 권리

재생산권: 재생산건강, 재생산결정

▪ 세계의 낙태법

1967년 - 1977년 : 40여 개 국가에서 낙태법 완화

1970년대 이후 : 헌법 판례 등장

프라이버시권, 평등권, 재생산권, 건강권, 여성의 생명권, 안전권

태아가 가지는 잠재적 생명의 이익보다 여성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판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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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대상조항 : ‘낙태’ 전면 금지, 일률적 처벌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① 의사의 인공임신중절수술

② 본인의 동의

③ 배우자의 동의

④ 허용사유 존재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간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 건강 심각하게 해치거

나 해칠 우려

국제인권조약기구의 한국 상대 권고

▪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낙태를 한 여성에게 부과되는 처벌 조항을 삭제할 목적으로

낙태와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

▪ 2017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  “낙태를 비범죄화하여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건강과 존엄성 보호의 권리를 보장할 것”

▪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다른 모든 경우에도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할 것.”

*출처: 『Abortion Policies and Reproductive Health around the world』 2013 

낙태 허용사유
불허용/여성 생명

여성 건강/강간/태아

사회경제적 사유/요청

자료 없음

여성 생명

여성 신체적 건강

여성 정신적 건강

근친강간

태아 장애

사회·경제적 사유

여성의 요청

국가별 비율

개발도상국

선진국

*출처: 『Abortion Policies and Reproductive Health around the worl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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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 안전한 낙태 접근 용이하게 하는 법률과 정책은

→ 낙태율을 높이지 않는다

→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모성사망률을 감소시킨다(WHO, 2015) 

▪ 낙태의 원칙적 금지

→ 덜 위험한 시기에

→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 숙련된 의료인에 의하여

→ 적정한 비용으로

안전한 낙태(Safe abortion)를 할 기회 차단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원하지 않는 임신 지속과

출산의 강제는

신체의 완전성 침해에 대

한 방어행위를

국가가 금지하는것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

어머니가 될 것인지, 
언제 될 것인지
결정할 권리 침해

*모성사망율
*안전한 낙태로

여성의 생식건강을
유지할 권리 침해

자기결정권

원하지 않는 임신의 불가피함

임신 – 출산 – 양육의 특수한 견련성

임신상태 유지와 출산의 강제 → 임신과 출산 과정에 내재하는 특

별한 희생, 출산 이후 삶의 특별한 희생 포함

자녀 출산 여부와 시기, 수와 터울, 양육 환경, 노동과 교육 등

다양한 요소와 가치 종합적이고 진지한 숙고

√ 여성(임부)의 삶에 미칠 영향(몸, 일, 교육, 가족, 관계 등) 

√ 출생 이후 태아의 삶의 질(태어난 아이의 환경, 경제적 조건 등)

자기결정권

미국 연방대법원 Roe v. Wade (1973) 판결

“주(州)가 여성의 선택권을 부인함으로써 그녀에게 강요하게 될 손해는 명백

하다. … 어머니됨 혹은 또 하나의 자녀의 추가는 여성에게 재앙과도 같은 미

래에 대한 강요가 될 수 있다.… 육아로 인해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훼

손될 수 있다. … 더 이상 자녀를 돌볼 능력이 없는 가족에게 아이 출산은 문제

가 있다. … 또 미혼모라는 영속적인 오명이 여성을 따라다닐 것이다.”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1992) 판결

“여성의 역할에 관한 주(州)의 견해,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서 지배적인 견해

를 주(州)가 주장하기에는 여성의 고통이 너무나 내밀하고 사적인 것이기 때

문에 주(州)는 임신한 여성의 낙태결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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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 원칙

▪ 입법목적의 정당성

태아의 생명, 임부의 생명과 신체

▪ 수단의 적절성

규율 현실: 여성/검찰/법원/난임치료시 적용배제 등

▪ 피해의 최소성

일률적 형사처벌/모자보건법 해석상 문제로 전면 금지 효과

기본권 제한 최소화 외국 입법례

▪ 법익 균형성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인가?

낙태율은 낙태의 허용범위와 상관관계 없음

국가 여성
생명

여성
신체
건강

여성
정신
건강

근친
강간

태아
장애

사회
경제적
사유

여성
요청

낙태율 출산율

뉴질랜드 O O O O O - - 18.2
(2010)

2.1

오스트리아 O O O O O O O 1.4
(2000)

1.3

스위스 O O O O O O O 7.1
(2010)

1.5

독일 O O O O O O O 6.1
(2010)

1.5

네덜란드 O O O O O O O 9.7
(2010)

1.8

터키 O O O O O O O 15.1
(2008)

2.0

평등권

▪ 임신과 출산 기능이라는 신체적 차이 → 차별

▪ 자기낙태죄 규정은 성역할 고정관념 반영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당연시, 그 부담을 경미하게 취급

모성, 양육, 교육, 사회·경제적 제약

▪ 자기낙태죄 규정은 성별에 따른 차등적 효과

1회적 침해 아닌 전 생애에 걸친 것

교육, 경제, 공적 생활에 대한 심각한 불평등

현대 사회, 성차별적 효과는 더욱 커짐

평등권

▪ 차별의 존재 : 

임신과 출산 기능을 이유로 여성에게 형사책임 부과

임신에 함께 관여한 상대 남성과 비교하여 차별 취급

▪ 차별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 자기결정권 등

▪ 차별의 심사기준 :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의 정당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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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변론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자유로운 성행위의 책임 운운하면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여성을 성행

위를 즐길 뿐, 책임을 지지 않는 존재로 폄하하였습니다.

출산이 강요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준비된 임신의 경우에도 여성은 임신 사실 자

체로 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경력단절과 과로로 인한 유산의 위험 등 차별적 현실에 노출됩니

다. 미혼모의 임신은 어떻습니까. 미성년자의 임신은 어떻습니까. 임신, 출산, 양육 모든 과정에서 

온갖 비난과 사회적 차별을 감내해야 하고 영아 유기, 영아 살해에 노출되기도 하며, 출산한 자녀

를 입양 보내야 하는 등의 재앙적 미래를 감당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은 또 

어떻습니까.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해 불법 시술을 하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낙태 

시술 후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낙태를 해도 출산을 

해도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다른 주체인 남성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성이 출산한 경우 동등하게 아

이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미혼부의 4.7%만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낙태로 

인한 처벌을 함께 받습니까. 낙태로 상한 여성의 신체와 정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

니까.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도록 했습니까. 미혼모 등이 아

이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지원했습니까. 임신한 여성, 출산한 여성이 계속 공부를 하거

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했습니까.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출산조차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딸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당하고 있고, 남자 파트너가 원치 않는다거나 장애 여성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당하고 있

습니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이나, 임부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구 조절을 위해 낙태를 조절해

왔습니다. 임신의 유지든 낙태든 이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이중 삼

중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임신과 출산은 가히 ‘기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임

신과 출산이 과연 생명의 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적이라고 찬양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성이 스

스로의 결정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어쩌면 그것은 기적이라기보다 천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재앙적 미래를 감당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임신과 출산이라면 그것을 어찌 

기적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께서도 말했다시피, 태아의 생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입니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 이 선택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보는 대결구도를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진정 태아의 생명을 

최후 변론

모성

‘강제’할 것인가 vs ‘설득’할 것인가

형법 vs 권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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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과  당 사 자 의  이 름 을  부 름

법 원 사 무 관 이 종 건

청구인 및 대리인 변호사 강남석, 김광재, 차혜령, 천지선, 
류민희, 최현정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수정)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박수진)

각 출석

이해관계인 및 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서규영, 정상수)
검사 최성수
사무관 류정민

각 출석

사   건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     일 2018. 5. 24. 14:00  
장     소 대  심  판  정
공 개 여 부 공         개
고  지  된
다 음 기 일 추  후  지  정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진 성
재  판  관 김 이 수 재  판  관 김 창 종
재  판  관 안 창 호 재  판  관 강 일 원
재  판  관 서 기 석 재  판  관 조 용 호
재  판  관   이 선 애 재  판  관 유 남 석

 

재판장 

지금부터 헌바 형법 제 조 제 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겠

습니다

오늘의 변론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방 대리인이 진술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

리보장적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낙태죄의 존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요하여 극심한 차별과 희생을 감당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서 여성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 성평등한 사회의 구현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위헌 판단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나 국회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등 여러 나라의 최고 법원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을 선

언한 예가 있습니다. 헌재는 더 이상 이런 위헌적 상황을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위헌

을 결정한 많은 예에서 그랬듯이 정연한 헌법적 논리로 위헌을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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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짧은 시간에 명의 국민이 청원할 만큼 절박한 상

황이므로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낙태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며 여성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주장은 물론 낙태처벌규정으로 인하여 그 시술이 음성화되어 낙태에 고비

용이 소요되고 불법시술로 임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생명이 위협받는 사태가 빈발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절박하고 진지한 호소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이로부터 이어지는 양육은 임부와 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낙태 허용 여부는 임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 나아가 우리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과도 연관됩니다

낙태가 허용된다고 하여 낙태 여부를 고민하는 임부 중 정신적 육체적으로 낙태를 쉽

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낙태를 하는 임부는 대부분 출산과 낙태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감행하는 것은 낙태를 하지 않으면 태아

와 임부가 더 불행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낙태에 대한 법적 대응방식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일랜드처럼 모든 낙태를 불법화하여 낙태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낙태가 허용되는 영국 등 이웃나라로의 소위 원정 낙태 여행을 양산하

는 등 여성인권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아일랜드 정부는 

년 월 일 바로 내일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조항을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만약 낙태 허용으로 결론이 난다면 오이시디 국가 중 

우리보다 낙태에 엄격한 나라는 오직 칠레만이 남게 됩니다

둘째는 낙태 처벌규정은 두지만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현재 우리의 대응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처벌규정의 사문화로 낙태를 막지도 못하면서 불법낙태로 인한 

임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과 같이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여 임부

의 자기결정권을 일정범위 내에서 보장하면서도 낙태 전 의무적 상담절차를 두어서 낙태

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호소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라는 공론의 장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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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두 분께서 진술하시니 총 분의 진술시간을 드리고 이해관계

인 측에는 분을 드리겠습니다 양측 변론 후에 재판부에서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대리인

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인들에게도 각각 분의 의견진술 시간을 드립니다 참고인 진술에 대해

서는 한 분의 진술이 끝날 때마다 재판관들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가 마무리되면 쌍방 대리인들이 각자 분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 변론을 하겠

습니다

그러면 쌍방 대리인의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대리인 측은 분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와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중심으로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먼저 낙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년 합헌 결정이라는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렇게 다시 공개변론의 장을 열어주신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

져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닫혀있거나 유명무실했던 청와대 홈페이

지를 통한 국민청원의 활성화입니다 물론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권력분립

을 명확히 규정한 우리 헌법 하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로서 성격이 강한 국민청원의 활

성화가 무조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억눌려 있으면

서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한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

이라고 생각됩니다

년 월 일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내 베스트 국민청원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권역외상센터 지원방안 마련 낙태죄 폐지 순으로 추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내 언급량이 가장 많은 국민청원 관련 연관어는 낙태죄였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청원 시작 한 달 만에 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 답변 호로 채택되

었으며 년 월 일 조국 민정수석은 동영상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내년에 임신중

절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낙태 문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뜨거운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낙태는 분명 치열

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어렵고도 힘든 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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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들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세계 낙태법의 변화에 따른 현황을 지금 슬라이드의 년 기준 지도로 보시

고 계십니다

아주 진한 남색으로 표시된 몇 개 국가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거나 여성의 생명을 구하

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곳이고 낙태 허용범위가 넓어질수록 파란색 연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북반구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연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들 국가들 모두 경제 사회적 이유나 임부의 요청만으로도 

낙태를 허용하는 곳입니다

- 4 -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차혜령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사용해야 해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형법 제 조 제 항 자기낙태죄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변론하고자 합니다 모두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재판관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여러 헌법적 쟁점을 심리하시면서 그 출발점을 여성의 경험과 현실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임신하게 된 여성은 

임신을 중단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대 청소년이 임신하게 되면 과연 학교

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임신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 학생이 임신 주차에서 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왜 발생하는지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왜 영아살해나 유

기 또는 해외 입양을 선택하게 되는지 이 문제들이 모두 임신중단의 형사처벌과 어떤 관

련이 있는지를 면밀히 함께 살펴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성은 임신을 하고 때로는 임신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중 절반 이상인 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낙태의 문제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으로

서의 보편적 인권을 규정한 국제인권규범에서도 낙태를 권리로 다루고 있으며 낙태의 접

근성은 인권의 문제이고 국가는 여성차별철폐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여성의 건강권과 사

생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즉 여성에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보장되어

야 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낙태법은 낙태를 형법의 범죄로 규율하던 과거 유산을 바꾸어 나가는 과

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년부터 년까지 여 개 국가에서 낙태법이 완화되

었고 년대부터는 낙태에 관한 헌법 판례들이 등장하였으며 프라이버시권 평등권

재생산권 건강권 여성의 안전권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가 가지는 잠재적인 

생명의 이익보다 여성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관

한 여성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태아의 보호라는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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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낙태의 예외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 조는 위헌입니다 우선 모자보건법 조항은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포함한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서 적용범위가 매우 좁

습니다 예컨대 강간이라는 허용사유가 있더라도 조산사가 시술하는 경우 그리고 수술이 

아닌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동의

를 요하는 부분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도 위반됩니다 따라서 위헌인 모자보건법 규정이 형법상 자기낙태죄의 예외규정으로 기

능할 수 없고 우리 법은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한국 상황에 대해서 국제인권조약기구는 낙태를 비범죄화하라는 권고를 반복하

고 있습니다 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년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

회가 그러한 요구를 한 바 있고 불과 달 전인 년 월에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는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낙태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수범자는 당사국 즉 대한민국이므로 헌법재판소 역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제 자기낙태죄 조항이 침해하는 기본권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피임방법을 적용하여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완벽하게 피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사용되는 피임법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콘돔의 경우 일반적 사용 시 

정확한 사용법을 지켰을 때에도 는 실패합니다 즉 원하지 않는 임신은 성적 방종의 

결과가 아니라 일상적인 성관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둘째 임신과 출산은 생물학적으로 견련되어 있고 출산과 양육은 사회적으로 특수한 

견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원하지 않는 임신이 있을 경우 임신 

상태를 유지하고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 과정 및 출산 이후의 삶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녀 출산 여부와 시기 자녀 수와 터울 자녀를 양육할 환경 양육의 파트너 본인의 

노동과 교육의 변화에 대한 결정은 여성의 생애사에 걸쳐 중차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

는 말 그대로 자기 운명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여성은 다

양한 요소와 가치를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진지한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

한 숙고에는 태아가 출생한 이후 어떤 삶의 질을 누리게 되는가 등과 같이 태어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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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막대그래프는 낙태를 허용사유별로 인정하는 국가 비율 도표입니다 파란 막대와 하

늘색 막대로 나누어져 있는데 파란색 막대는 이른바 개발도상국 하늘색 막대는 선진 국

가를 나타냅니다 위 도표 좌측에는 낙태 허용사유로 여성의 생명 부터 임부 여성 의 요

청 까지 열거되어 있는데 마지막 줄에 나오는 임부 여성 의 요청 에 의한 낙태 허용 국가 

비율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개발도상국은 인 반면 선진국은 입니다 그 바

로 윗줄의 사회 경제적 사유 로 인한 낙태 인정 비율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

고 있습니다 오이시디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 포함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요청이나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단이 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입

법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동안 한국은 형법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년간 여전히 형법상 

낙태죄를 처벌하는 국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형법 제 조 제 항은 방법을 불문하고 낙태한 여성을 일률적

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체계와 관련하여 모자보건법 제 조가 예외적으로 낙태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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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심판대상조항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에도 임신 중단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당연히 출산을 

해야 되고 당연히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성별 편향적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

습니다 이 고정관념은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의 월 일자 참고서면에 잘 나타나 있습

니다

다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여성은 모성의 시기를 자기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때

문에 여성은 교육 경제 공적 생활에 대한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은 이례적 침해가 아니라 여성의 임신과 출산 이후 전 생애사에 걸친 차별로 나타납니다

형법 제정시와 비교하여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 사회참여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으

므로 여성의 삶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성차별 효과도 더욱 커졌다고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과 출산 기능을 이유로 여성에게만 낙태로 인한 형

사책임 또는 출산에 따르는 책임을 부과하므로 임신에 함께 관여한 상대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차별취급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서 여성은 자기 운명과 인생을 결정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 차별이 정당한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기준으로서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

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낙태죄에는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척도로서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다른 기본권인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의 제한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규정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

다

먼저 입법목적의 정당성입니다 형법학계의 보호법익 논의에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 그리고 임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적절한 수단인가 현재 한국사회

의 현실을 보면 수단으로서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여성에게 자기낙태죄 

처벌규정은 임신 중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연간 만 건 내지 

만 건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행해지는 것으로 추정되나 검찰은 연간 건 이하의 낙태

만을 기소할 뿐입니다 또한 현대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난임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

적 감수술이나 선택적 유산은 낙태죄 구성요건에 정확히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선언으로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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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환경에 대한 고려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년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선택권을 부인함으로써 강요하게 될 손해에 관하여 어머니 됨 이 

재앙과도 같은 미래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케이시

판결에서는 여성의 고통이 너무나 내밀하고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낙태결정을 존

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년 합헌 결정에서는 낙태죄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만을 여성이 

제한받는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자기낙태죄 처벌은 자기결

정권 이외에도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인권규범에

서는 여성의 임신중단을 건강권 보장으로 접근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해관계인을 비롯하

여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낙태율이 높아진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

나 국제보건기구의 년 자료를 보시면 안전한 낙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법률과 정

책이 낙태율을 높이지 않는다 고 명시합니다 낙태 허용범위를 넓히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모성사망률입니다 낙태 접근이 용이해지면 모성사망률이 감소하고 반대로 낙

태 처벌의 범위가 넓어져 낙태 접근이 제한될수록 모성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됩

니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그 금지 자체로 인해서 여성은 덜 위험한 시기에 안전

한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숙련된 의료인에 의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안전한 낙태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즉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낙태죄 조항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 지속과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에 관

한 권리 역시 침해하고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도 침해합니다 이 때 침해되는 모성보호

를 받을 권리 에는 어머니가 될 것인지의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하는 자유권적 의미의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낙태의 원칙적 금지가 모성사망률을 높이고 안전한 낙

태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모성에 필수적인 재생산 건강을 유지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다음 평등권 침해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여성에게만 임신과 출산의 책임 또는 낙태

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지만 낙태죄 조항은 부당해도 합헌이

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당함은 단순한 부당함 수준을 넘어 우리 헌법 제

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기능은 생물학적으

로 여성에게만 있습니다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이러한 신체적 차이가 성별을 이유

로 한 차별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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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표는 오이시디 회원국의 낙태 허용사유와 낙태율 출산율을 비교한 표 

중에서 몇 개 국가만을 발췌한 것입니다 맨 위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사회 경제적 사

유나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낙태율은 입니다 그

러나 오스트리아 이하 나머지 국가들은 모든 낙태 사유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 뉴질랜드 낙태율을 현저히 하회하는 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아도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하게 된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는 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생애사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임신중단에 관해서 여성이 가지는 기본권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은 정확히 평가되지 못하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으로 

낙태를 형법으로 규율하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임신중단은 국

가의 허용 대상이 아니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여성이라는 이유로 낙태죄 처벌의 위협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

성을 형사처벌로 강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

로 설득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 

이해관계인 대리인도 분의 범위 내에서 변론요지서와 제출한 보충서면을 위주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예 파워포인트 사용으로 자리에 앉아서 변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측 모두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구두변론에서는 우선 이 사건의 개요 및 본 사안의 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의 위헌성 및 임신 주 이하의 태

아에 대한 보호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태 시술한 의사를 가중처벌하는 

형법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모두진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산부인과 전문의인 청구인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 10 -

아있다고 하겠습니다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대해서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심

판대상조항인 형법 제 조가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전면 금지 형식을 띄고 있고 일부 

허용사유를 규정하는 모자보건법도 배우자 동의요건으로 인한 위헌성 때문에 여전히 낙

태는 실질적으로 전면 금지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입법례와 같이 여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일률적으로 처

벌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니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

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위반하여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하겠습

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자기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여러 우려들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하게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이는 막연한 추측이고 실증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

니다 낙태율은 낙태율 허용범위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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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낙태를 원칙적으로 처벌하나

모자보건법에서 그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형법규정에 따른 위법

성조각사유 등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낙태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행 낙태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년 기준으로 연간 낙태 추정 건수는 약 건에 달하며 년 에 육

박하던 낙태율은 년에는 까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에 

대한 주장은 결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낙태죄가 폐지될 경우 향후 낙태율의 추세가 

과연 어느 수준으로 유지될 지는 쉽게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생명권의 중요성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그 자체가 위헌인

지는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구인은 예비적 주장을 통해 적어도 임신 주 이하의 태아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 이하의 태아 나아가 태아의 발달 단계에 따

라 특정 단계 미만인 태아를 기본권 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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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하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

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법원으로부터 해당 신청을 기각당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청구인은 주위적으

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

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비적으로는 낙태죄의 대상에 임신 주 이하의 태아까지 포함

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 즉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이 사건 쟁점 중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혹은 이에 

대한 현행법 체계로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낙태 관련 법체계 그 자체를 위

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태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논점과 여

러 시각에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기

에 앞서 명확히 해야 할 점은 바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낙

태를 금지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정적 효과를 근거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낙태죄 규

정의 위헌성을 추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낙태죄가 보호하고 있는 법익은 바로 태아의 생명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몇 차례 

결정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였고 특히 모든 태아가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생명권은 그 특성상 권리의 제한이 곧 완

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권의 제한 논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 조를 통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

린 바와 같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에 태아의 생명권 역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규정은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입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죄 규정이 위헌 무효로 폐지된다면 이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를 유발하므로 또 다른 위헌적 상황이 초래

되고 말 것입니다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은 다른 여러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

론 예외조항에 따른 낙태의 허용범위가 차이 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일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낙태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법체계를 채

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낙태죄에 대한 법체계가 특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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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

출되고 있습니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구

체적으로는 배우자의 동의요건 우생학적 사유 윤리적 사유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해 

여러 사회적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을 과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재

량의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낙태 허용사유에 

대한 논의들은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지금과 같은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

능합니다 따라서 낙태에 대한 법체계 그 자체는 입법재량의 영역으로서 쉽게 위헌이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낙태의 허용범위 문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성

교육 및 피임에 대한 인식 의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 여권 신장 등 여러 가지 사회현실 

및 관련 논의들과 결부되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낙태의 허용범위는 늘어날 수도 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에 관한 사항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결

정해야 될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의사의 업무상낙태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포크

라테스의 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의사 업무의 본질은 생명보호이며 그 생명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의사의 낙태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에 대한 낙태죄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낙태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와 그것이 헌

법에 위반되어서 위헌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아는 

자기 자신을 지킬 힘도 없을뿐더러 우리를 향해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굉장히 나

약한 존재입니다 태아는 단지 자신의 심장소리로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따름입니

다 오늘 이 논의가 낙태 논의의 끝이 아닌 더욱 올바른 방향을 위한 시작으로서의 의미

를 가져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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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임신 주만 되어도 태아에게는 사람의 중요 장기가 형성되고 그 외형에서

도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가 

되면 모든 감각기관이 생기고 양수를 삼키거나 뱉는 등의 활동까지 하게 되며 주가 되

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주 미만의 

태아도 생존확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발달단계는 교과서적인 표준이므로 태아마다 구체적 차이는 존재할 것

입니다 즉 똑같은 주라도 태아와 태아의 구체적 성장정도는 개별적으로 다를 수밖

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과 더불어 생명의 특징인 연속성을 고려한다

면 일련의 생명 발달과정에서 위 화살표와 같이 어느 한 시점을 선택해서 보호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년의 결정에서 이와 같은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즉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은 낙태 허용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태아의 성장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결정의 내린 바 있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태아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는 전체 임

신기간을 망라하여야 한다고 하여 태아의 성장단계별 보호가 불가함을 천명한 바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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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서 보는 낙태 행위들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측에서 말한 바와 같이 건 

정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들을 보면 성행위 자체는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렇

지만 임신 출산을 위한 성행위보다는 그 이외의 성행위가 있었고 그런 임부들이 모자보

건법에서는 우생학적 이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

나 질염약이나 감기약과 같은 약을 복용했던 사례들 담배를 피웠던 사례들 술을 과음했

던 사례들에서 의학적으로 과연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 정신적으로 육체적

으로 건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고 이 사건의 청구인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의사로서는 문제가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사례들의 환자들에게 그런 위

험성을 안더라도 애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으나 그 환자들은 대부분 낙태를 원

하여 이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보자면 이미 자녀가 명이나 있는데 또 임신한 경우

와 같이 가난하고 애를 키울 여력이 없어 낙태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에서 청구인은 과연 임부들이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낙태시술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판관 조용호 

우리 헌법 전문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하여 한 성관계

의 결과로 임신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그 점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류민희 

낙태를 형법에서 범죄화하는 것은 이를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두 성인 간의 문제로 보

는 근대의 산물이 아니라 여성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성의 삶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기의 유산입니다 이때에는 여성들은 공적으로 참정권

도 없었고 사적으로는 혼인 이후에 재산처분권 독자적 친권도 없는 시대였으므로 세기

에 시작되었던 낙태의 원칙적 범죄화는 오늘날 유지될 수 없는 구습이고 현대 의료기술

과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낙태의 범죄화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계속 지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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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재판부에서 대리인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심재판관께서 질문하고 뒤

이어 다른 재판관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양측 대리인들의 모두진술 잘 들었습니다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또한 낙태죄가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이나 형법상의 쟁점 

외에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으로 많은 논의 또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이 자리에서 양측 대리인들과 그와 같은 고민을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대리인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논의하는 임신은 대체로 성인남녀 사이의 자유로운 성관계에 따른 결과라

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상

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요즘은 각종 피임도구나 피임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긴급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후피임약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임부에게 지

나치게 가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박수진 

여성과 남성간의 성교를 봄에 있어서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의 권력관계나 맥락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서에서도 밝혔지만 현재 완벽한 피임방법은 존재

하지 않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돔 같은 경우에는 실패율이 에 달합니다 또한 피

임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등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제 안에서의 권력관계나 맥락을 고려할 때 성인 간의 자의에 의한 성교

라는 이유만으로 임부가 이후의 임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

니다 그리고 성교의 다른 주체인 한국의 평균적인 남성의 경우 여성이 성교 이후 임신 

가능성을 인식했어야 한다 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남성 본인의 책임을 다했다고 기대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강남석 



408 409

- 19 -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돌사안인데 우리가 임부

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이상 기본권 충돌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은 규범조화적 해석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는 전제하

에서 태아의 생명권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고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일방적으로 희생

하는 이익형량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헌법교과서에

나 나올 뿐 실제로는 결정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자보건법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낙태 허용 사유가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인데 이런 것

들은 강요된 선택일 뿐입니다 저희 청구인 측에서도 최소한 임신 주 이내 정도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고 그 주를 넘어 특히 주 이상 되

면 태아에게 독자적 생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

권을 우선하는 것과 같이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판관 조용호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일부 국민의 어떤 집단양심은 무디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낙태를 합법화했을 때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주장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결정할 

때 자기의 전 생애를 걸친 신중한 고민 끝에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임부가 낙태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아이를 낳기 싫다 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

를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신중하고도 

심각한 고려를 통해서 두 사람의 삶을 고민한 끝에 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두 사람의 

삶에 특별한 희생이 요구될 수 밖에 없겠구나 라는 판단이 섰을 때 낙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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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여성에게는 인권 침해이고 가혹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낙태로 훼손된 태아는 생명이 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되고 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에 보다 중점을 두어서 원칙적

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임부의 생명 건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최현정 

일단 분명히 하고 싶은 지점은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는 것이 무책임한 결정이 아니라

는 점입니다 어느 남성이 성관계를 하면서 이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자녀의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는지 묻고 싶습니

다 그러나 여성은 임신이라는 사건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고민

을 몸에 담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태조사결과를 봐도 임신 경험이 없는 여성들도 이

상이 성관계를 할 때는 항상 임신의 걱정을 한다고 응답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 시 태아의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년도에 나온 여성들의 경험에 기반한 최

근의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여성들 중에 여명이 임신을 지속하기로 결정하

였는데 그중에 절반이상이 임신 지속을 위하여 자신의 일과 학업과 꿈을 포기했다고 응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낙태를 포기한 여성의 인생에 나타난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결

과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아 생명에 대해서도 한 가지 명확하게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들은 태아가 온전한 인간과 마찬가지의 생명권의 주체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서도 태아가 생명권의 주

체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법체계에서는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형법이나 민법은 물론 법원의 해석에서도 사람과 태아를 구

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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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처럼 청구인 측은 우리 법제에서도 낙태 시에 태아의 발달과정에 따라 태아의 생명

에 대한 보호정도나 보호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가 낙태를 선택할 때도 그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지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겠다 내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낙태를 선택하겠다 라는 식

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는 충

분히 이해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여러 판례들을 참고하여 보면 현행 법체계에서도 태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충분히 조치들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삶이 근본적으로 침해

되는 방식의 규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관 조용호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임신 중 사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는 대략 

내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연 상태에서는 적어도 착상된 태아의 가

까이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처럼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으

로 태어날 것이 예정된 존재일 것입니다 과연 생명권의 보호와 관련해서 임신 중인 태아

와 출생한 사람이 청구인 대리인들 주장처럼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에서 볼 때 이 임신 중인 태아와 출생한 사람 간의 차이

는 단지 시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양자 간에 생명권의 보호정도를 달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태아의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론요지에서도 밝힌 것처럼 불완

전한 생명으로서 태아의 특수성 그러니까 태아는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어 곧 사람으로 

출생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태아는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전적으

로 모체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생명체입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독자적 생

존능력이 있는 시기 그러니까 모체에서 나왔을 때 태아가 생존할 수 있을 시기인 임신 

주 정도부터 보호단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생명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불완전한 생명으로서 태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임신 초기단계 그러니

까 독자적 생존능력이 없을 때는 엄마의 모체에 종속되어 있는 생명체로 보고 태아가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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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민은 임부가 자기 몸에 있는 태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지

낙태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고민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서 모두진술에

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면 낙태가 허용되는 나라에서 오히려 낙태가 

더 작은 퍼센티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낙태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는 미혼 경제적 부담 사회활동의 

지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들은 그 바탕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

제들 예를 들자면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열악한 보육 여건

또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이거나 가부장적인 문화와 같은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임부가 낙태를 하는 경우에 그것

을 법적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보장 제도를 도입해서 임부가 출산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저희의 입장이고 그렇게 설득하지 않고 형벌로

서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 각종 권리를 침해하는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재판관 조용호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내 몸은 내가 결

정한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삭발이나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그의 자유일 것이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옳

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여성의 몸이 아닙니다 태아는 장래 독립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박탈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여성의 권리라고 할 수 있

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는 과정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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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임부에게 부담이 가장 적은 시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여성의 결정권에도 부

합하고 태아의 생명보호에도 부합한다는 생각입니다 낙태가 임신 말기에 행해질수록 태

아의 생명도 문제지만 임부의 생명에도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고 낙태는 임부에게 정

신적으로도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기가 임신 

초기라고 볼 수 있어 세계적으로도 그와 같이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청구인 대리인들께서는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규범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성들이 낙태의 자유를 상당 부분 누리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류민희 

저희가 형법의 규범적 권위를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이 

되면 그 적용이 사문화되어 있고 예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범죄가 되므로 행위

자에게는 대단히 큰 낙인이 되며 이는 법의 표현적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

각효과가 정말 큰 문제인데 범죄화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관하여 

사회적 대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생산 관련 여성 경험이 비가시화되고 특히 

의료교육에서도 낙태 교육이 배제되고 주변화되기 때문에 낙태를 할 때 위험한 시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산과 의료에서 초기 낙태는 가장 흔한 의료시술일 수도 있는

데 형법에서 범죄화되면서 이 간단한 의료행위 자체에도 낙인이 찍히고 있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청구인 대리인들께서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어서 실효성이 없다

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수치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낙태 시술 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물론 피임의 증가나 남아선

호사상의 약화 경제사정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법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또 처벌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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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출되어서 나오거나 독자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때에는 하나의 독자적 인격체로 

존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태아의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박수진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 과정에서 선택적인 유산이 낙

태와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태아를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거나 인간과 동일한 정도 또는 보다 상위의 기

본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체로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고 태아의 생명을 둘러싼 기

본규범 자체는 굉장히 선별적이고 선택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판관 조용호 

특히 임신 초기의 태아와 임신 말기의 태아는 착상 후 출생 전의 태아라는 점에 있어

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전자에 대해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지나치게 인위적인 

것은 아닐까요 예컨대 임신 주를 기준으로 해서 낙태 허용 여부를 달리한다면 임신 

주의 태아와 임신 주의 태아 사이에 생명의 보호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두 태아 사

이에 생명의 보호정도를 달리해야 될 정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변호사이고 법조인이므로 근본적인 생명에 대한 질문에 답

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생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는 태아가 언제부터 생명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짧은 지식으로는 앞서 법무부에서 보여준 태아의 발달단계 사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아의 크기가 거의 같은 것처럼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임신 말기가 

되면 여성의 자궁이 천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의 태아와 천배가 늘어난 자궁 

속에 들어있는 태아의 상태는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임신 말기로 갈수록 사람으로 될 가

능성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그런 차이들 때문에 임부에게 훨씬 부담이 적은 시기가 임신 초기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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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어느 시점에 받느냐가 여성의 건강에 직결되지만

낙태의 원칙적인 금지가 한국의 기본적인 법제이기 때문에 덜 위험한 시기에 그리고 안

전한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단순히 교과서나 이론적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의료

인 수련과정에서 낙태시술을 학습하여 숙련된 의료인에 의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

을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권 침해의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측면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의 관점에서 본

다면 낙태 건수로만 봐서 낙태 추정 건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낙태죄의 원칙적 금지조

항이 규범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 조용호 

낙태죄의 폐지가 반드시 여성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낙태

가 합법화되면 남성이 더 무책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여성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남성이 낙태하자고 자꾸 강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류민희 

사실 낙태의 비범죄화가 반드시 여성과 남성의 재생산권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는 않았습니다 일례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낙태가 자유화되었지만 그것이 사실 인

구제한 정책의 차원이었고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이 

재생산권에 기반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비범죄화는 최소한의 조건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청구취지와 관련해서 대리인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주장은 낙태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낙태를 처벌

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임신초기의 낙태나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처벌의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 이라는 것입니까 즉 낙태의 완전한 폐

지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낙태죄의 규제완화를 주장하시는 것인지 그 점을 밝혀주시

지요

- 24 -

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차혜령 

낙태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

다 말씀하신 피임방법의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출산율의 저하도 사실은 낙태율

의 저하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데 지금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낙태의 허용범위와 낙태

율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며 이는 전 세계의 낙태정책과 입법을 비교

한 유엔 경제사회국 인권분과에서 최근 지속해서 제출하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

래서 낙태죄의 존재가 낙태율을 낮추고 있거나 적어도 낙태를 억제하고 있다는 가정은 

확인된 바가 없는 가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강남석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조문 자체가 사문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되거나 형사상으로 발각되는 사례

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남녀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낙태죄로 고발한다든지 의사와 병원장 간 싸움에서 의사가 낙태를 했다고 

고발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낙태죄가 명문으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해야 되고 낙태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들을 보

면 과연 사문화되었다 해도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사

례들이 많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

니다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차혜령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재판관님께서 앞서 낙태 추정건수가 만 건 내

지는 만 건이 된 것으로 보면 한국여성들이 충분히 낙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기본

권으로서 자기결정권뿐만이 아니라 건강권 그리고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도 제한되는 기

본권으로서 제시하였고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태아의 성장은 총 주까지 임신기간 중 임신주수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계속 



416 417

- 27 -

청구인 대리인들이 최초로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형법상 낙태죄의 객체인 

태아를 착상시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의학상 개념을 보태어 판단해 보

면 낙태죄의 객체는 수정으로부터 주가 지난 태아기를 의미한다 고 하면서 수정으로부

터 주까지의 배아기에 있는 태아는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은 그 내용에 수정 후 주 이야기가 나오

는 등 위 주장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데 수정 후 주 내지는 주 등과 관련된 위 주장을 

계속 유지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강남석 

저희가 그 부분을 청구서에서 최초에 주장했을 때에는 법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의학 

논문자료로서 인용을 하였던 것인데 이후 저희 대리인들이 논의해 본 결과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보면 주 정도까지도 인정되는 사례들이 보다 일반적이라 생각되었기에 기존 주

장을 확장해서 주까지로 넓혔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그럼 이 주장은 정리해 주시지요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강남석 

예 주로 정리하겠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다음은 이해관계인 대리인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선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어떠한 피임도 완벽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실

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 중 임신 당시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피임을 했으나 실패한 비율이 로서 피임 

실패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임의 실패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낙태죄 조항은 피임에 실패해서 임신된 

경우에도 아이를 그대로 출산하라고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건 너무 가혹하

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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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청구취지에서 일단은 낙태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낙

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파급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낙태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주 이내 낙태라

든가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정도는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한정위헌 취지가 

저희 청구취지에서 더 설득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 조용호 

청구인 대리인들께서는 주위적 청구취지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주장하셨는데 그런 취

지라면 예비적 청구취지는 주위적 청구취지의 양적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

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강남석 

예 저희가 청구취지 자체를 주위적 부분과 예비적 부분으로 나눈 바 있습니다 주위적 

청구취지에 예비적 청구 부분도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예비적 청구취지 부분에 더 중점

을 두고 청구이유를 작성했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그러면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모두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

까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혹시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취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

고 한정위헌결정을 해주시면 예비적 취지로 가는 것이라서 저희들은 일단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둘 다 유지하겠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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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인은 형사정책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후에 낙태죄의 현행 규정 방식인 형법에서의 원칙적 금지 모자보건법에서의 예외적 허용

이라는 체제와 관련해서 낙태의 허용사유의 범위는 입법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낙태가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다

는 점만 가지고 그러니 낙태죄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 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 인공 임신중절률은 년대 들어와서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낙태죄 처벌의 위하적 효과가 인공 임신중절률의 감소에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한 것은 아니고 크진 않더라도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재판관 조용호 

임신은 남녀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의 부담이 

없는 반면에 여성은 낙태가 아니면 임신과 출산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자기낙태죄 조항은 남성은 처벌하지 않고 여성만 처벌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한테 지나치게 가혹한 성차별적 효과를 가져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물론 그렇게 보이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시 임신이라는 것에 주어

진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병역의무를 이야기할 때 일부 남성들이 지금 낙태죄에서 

여성들이 하시는 그런 하소연이랄까 지금 재판관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

니다 그러나 이는 남녀의 신체조건이 달라서 법도 다르게 제정되는 것일 뿐 그것이 정

말 심각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 조용호 

앞서 청구인 측 대리인들한테 질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남성이 양육책임을 지지 않

는 구조를 바꾸는 않은 채 낙태죄를 폐지하거나 낙태 허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오히려 여

성의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으로 내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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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출산과 양육이 임부에게 가혹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

니다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가 임신을 했다거나 별거 또는 이혼소송 상태에서 법적인 남

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뒤늦게 알았거나 또 교제하던 남성과 헤어진 후에 임신한 사실

을 알게 된 상황과 같은 경우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낙태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해

당 여성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는 아닐까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개별 사안을 놓고 볼 때에는 지나쳐 보이는 사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규범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낙태에 대한 법 제도는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에서 일정 사유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인데

지금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유들은 아마 사회 경제적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모자보건법은 현재 이를 낙태 허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 낙태제도에서 매우 근

본적인 문제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입법적인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아주 구체적 사안에서의 낙태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앞서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여성들의 구체적인 사례

가 그 여성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만 지금 이 건 낙태죄가 위헌이냐 여부를 논하는 이 자리에서 특정 사례에 너무 깊이 

들어가 논의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조용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년 조사에 따르면 임신경험자 중에서 실제 낙태를 시도해서 

경험한 경우가 가까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낙태는 한국사회의 여성들에게는 상

당히 일반화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국가가 그렇게 많은 여성들을 낙태죄로 형

사처벌함으로써 전과자가 될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 근본적으로 합당한 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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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우리 헌법재판소의 낙태 및 태아와 관련된 결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은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라고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보호의무의 대상이라

고 볼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쌍방이 주장하는 기본 전제를 보면 청구인 측은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아니라

는 입장에 있는 것 같고 이해관계인 측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청구인 측은 출산 바로 직전 단계에 이르기까지도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최현정 

일단은 그렇습니다 태아는 인간이 생명권의 주체인 것과 다른 위치에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출생 후에 비로소 사람으로 보고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더라

도 태아의 생명보호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태아는 모체에 의해서 생명의 근원이 공급받지 않는 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라는 

생물학적 전제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인가요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최현정 

예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체계가 이미 사람과 태아를 구분하고 있고 사회

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해석도 그동안 그러했다는 전제 하에서 주장

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임신한 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후 초음파 사진을 찍곤 하는데 요즘에는 초음

파 동영상 파일을 가족들과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태아의 심장박동도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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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대안으로써 정부 내지는 법무부 쪽에서는 미혼부의 양육책임을 법제화할 움직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아직 입법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구체적인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그럼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월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낙태죄 폐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사회적 논란과 합의가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

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해관계인 측인 여성가족부 측에서는 엊그제 낙태죄 폐지를 찬성

한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 대리인께서

는 보충서면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낙태의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늘릴 것인지에 관해서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고 하셨습

니다

그럼 현재 정부에서 낙태의 허용범위와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나 낙태 관련 보완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에 대해서는 저도 재판관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

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예 혹시 법무부에서 나오신 대리인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 최성수 

추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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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의 주체로 보는 경우에도 생명의 발달과정에서 그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 볼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고 또 발달 정도에 따라서 비교형량 할 수 있는 것이

라는 게 학계의 학설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강남석 

우리가 지금 배아기와 태아기를 의학계에서 하듯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태아로 보는 시기는 착상설로 보지만 의학계에서는 착상 단계를 배아기로 보고 

배아기 단계에서 중요한 장기 형성이 되어야 비로소 태아기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주 이상이 되면 재판관님 말씀하셨듯이 심장이 보이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 

이전은 의사들도 태아가 아닌 배아기 단계로 본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초기 배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한 사

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배아기 단계와 태아기 단계를 구분해서 배아기 단계에도 헌

법상 생명권과 국가보호 의무를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차혜령 

재판소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규범적인 판단과 별개로 태아의 생명이라는 사실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심재판관님께서도 여러 의학 신학 도덕

윤리학적인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규범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심정적으로는 낙태는 가혹하

지 않은가 내지는 어떻게 태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규범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고 다른 국가의 헌법재판기관이나 지역 인권재판소에서도 생명과 관

련된 윤리 종교 자연과학적인 컨센서스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

단하지 않는다 며 규범적 판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년 이 동일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에서 법정의견과 반대의견 

중 법정의견은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보고 반대의견은 태아의 생명을 국가의 보호의무

의 대상으로 보았다라고 구분하셨는데 저희는 반대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년 합헌결정의 법정의견의 가장 큰 모순은 한편으로는 태아를 성장단계와 무관하게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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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규범적으로 태아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별개로 우리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태아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아의 생명이라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기본권

으로서의 생명권이 없다는 것이지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거나 보호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

이를 둘 낳았습니다만 임신 초기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심장소리를 듣고 태아의 움직

임을 봤던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집중해 주시고 그 과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논의에서는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태아의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

장 고민해왔던 그 여성의 입장이 배제되어 있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판결의 소수의견에서도 여성이 가장 고민하는 주체다 라고 

한 바가 있으며 소장님께서도 인사청문회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성들이야말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낳는 것보다는 낙태를 하는 

것이 태아와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느 시기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낳는 것이 아이와 여성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여성에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태아의 생명권을 임신 초기부터 인정하는 나라로는 독일이 거의 유일합니다 유럽인권

재판소 등은 태아를 아예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착상 직후인 임신 

초기부터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보지만 그런 독일마저도 주까지의 낙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임신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한 나라는 거

의 유일하게 독일 뿐인데 그 독일마저도 주까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허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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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산부인과를 한번 급습해 가지고 조사 한번 해 봐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과잉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장 

그러니까 처벌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낙태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

문이라는 것인가요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쉽게 드러나는 범죄라면 지금과 같지 않을 

겁니다

추가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인데 낙태죄의 성격이나 죄질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범죄는 아닌 것으로 이해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극소수만 실제로 수사되고 처벌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장 

수사기관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실제로 단속에 대한 의지 수사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낙태죄를 형사범죄로서 처벌할 때에 특

별예방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일반예방적인 효과는 없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예 지금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를 형사정책적으로 접근하면 재판장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그런 상황에서 낙태죄를 굳이 형벌로 처벌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낙태죄를 처벌하는 제도적 취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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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유는 인간으로 될 예정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에서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성장단계와 무관하게 우생학적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는 그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을 박탈

해야 된다 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있습니다 저희는 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법정의견에서 성장상태와 관계없이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상

정하면서 동시에 모자보건법상의 태아의 생명 박탈 사유가 허용된다고 본 것이 논리모순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이 이제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앞

서 주심재판관님께서 태아가 배태된 이후에 한 정도는 자연유산된다고 말씀을 하셨

고 저희가 확인한 건강보험청구 수가산정 결과에 의해서도 한 정도는 자연유산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퍼센티지는 서로 다르지만 임신했다고 해서 당연히 출산의 결과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비율이 년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에서 말하

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태아는 탄생하고 

출생하여서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년 헌법재판소의 합

헌결정의 법정의견이 전제하고 있는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생하여 인간이 된

다 에서의 특별한 사정 이란 많은 조건과 상황 요건들이 갖추어져야지 충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이해관계인은 낙태죄의 합헌을 주장하면서 낙태죄가 형벌로 처벌해야 할 범죄라는 입

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태가 적게는 여만 건 많게는 여만 건이라고 추정되

는데 이를 알면서도 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낙태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낙태를 일부러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태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경우

가 있다는 것을 청구인들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이 알 수 있

는 경우에만 수사를 하게 되므로 수사와 처벌이 적은 것입니다 물론 자 그러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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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법무부 측에서도 이야기하

였고 방금 정현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조항은 합헌이고 모자보건법 조항

의 허용사유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는 주장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과 결론적으

로 같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과 같이 낙태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형법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없이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서 진술하신 법무부의 의견은 기존에 법무부가 서면으로 제출했던 의견과 약

간 다르다고 느껴지지만 낙태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말고 향후의 입법이나 사회 

변동 상황에 맡겨야 한다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기반으로 최후 변론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자유로운 성행위의 책임 운운하면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여성을 성행위

를 즐길 뿐 책임지지 않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문란한 여성이라거나 생

명 경시를 하는 여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이 강요되는 우리 사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준비된 임신의 경우에도 여성

은 임신했다는 사실로 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경력단절 과로로 인한 유산의 위험 등 

차별적 현실에 노출됩니다 미혼모의 임신은 어떻습니까 미성년자의 임신은 어떻습니까

임신 출산 양육 모든 과정에서 온갖 비난과 사회적 차별을 감내해야 하며 영아유기 영

아살해에 노출되기도 하고 출산한 자녀를 입양보내야 하는 등의 재앙적 미래를 감당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은 또 어떻습니까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의 도움을 받

지 못해 불법시술을 받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낙태 시술 후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

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등 낙태를 해도 출산을 해도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

입니다

자유로운 성관계의 또 다른 주체인 남성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

성이 출산한 경우 동등하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미혼부의 만이 양육비를 지

급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낙태한 경우 낙태로 인한 처벌을 함께 받습니까 낙태

로 상한 여성의 신체와 정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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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낙태죄의 처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입법자가 

낙태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앞서 이해관계인 측 대리인도 답변 중에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또 허용할 범위는 어떻

게 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태죄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재판소에 온 것이 벌써 여 년 전의 일이고 이것이 사

회적으로 이슈화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시도도 별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주심재판관님이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

을 때에도 대리인이 지금 알 수가 없다 고 답변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

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에 관한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건 법률의 주무부처는 법무

부이지만 제 생각에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

한 개선입법을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장 

예 쌍방 대리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진술 별지와 같음

재판장 

이제 쌍방 대리인에게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쌍방 대리인은 분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 변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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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강남석 

앞서 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임부의 자기낙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주장을 했으므로 저

는 임부의 자기낙태를 전제로 하는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형사사법상 낙태로 인하여 처벌받은 예를 보면 임부의 낙태 부분은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낙태의 가벌성 문제로 불입건하거나 설사 처벌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로 인하여 더 크게 문제 되

는 경우는 본건과 같은 승낙 촉탁낙태죄의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인 측에서는 

촉탁 승낙낙태를 경하게 처벌하는 경우 영리목적 등과 결합하여 전문적 반복적 낙태시

술이 횡행할 것이고 또한 의사라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인 측의 의견은 의사의 승낙낙태를 엄히 처벌함에 따라 불법적인 

낙태가 성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 폐단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주

장입니다 나아가 불법적이거나 비의료적인 방법에 의한 낙태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을 두

면서 전문적이고 의료적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임신기간 중 어느 시기부터 태아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태아와 법률적 태아

의 기준이 달리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로서는 태아의 기준

이 정확히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에게 일방적인 선택만을 강요하도록 법

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이해관계인 측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대검찰

청 통계 년간 낙태죄 및 업무상 촉탁낙태죄 접수 처리현황 을 보면 다수의 사례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측은 그 덕에 형의 불균형 문제가 없다

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법 자체에 형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

이 선고실무상 조정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례군 자체가 법의 불균형을 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청구인 측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의견서 내용과 같이 승낙낙태를 일률적으로 금

지하고 이를 일반인에 의한 낙태행위보다 엄히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 38 -

국가는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도록 했습니까 미혼모 

등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지원했습니까 임신한 여성 출산한 여성이 

계속 공부를 하거나 노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했습니까 한국사회에

서 여성은 출산조차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딸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

당하고 있고 남자 파트너가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 여성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이나 임부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구 조절

을 위해 낙태를 조절해 왔습니다 임신의 유지든 낙태든 여성은 스스로 이를 통제하지 못

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임신과 출산은 가히 기적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 현실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과연 생명의 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적이라

고 찬양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성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지 못

하는 한 어쩌면 그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천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재앙적 미래를 

감당해야만 하는 임신과 출산이라면 그것을 어찌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

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며 그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

택하는 경우 이러한 선택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보는 대결구도는 이제 넘

어서야 합니다 진정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

니라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적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불

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낙태죄의 존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여성에게 원

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요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극심한 차별과 모든 희생

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이 스스로를 통제 못하는 한 성평등한 사회

의 구현은 불가능합니다 입법을 기대해 온 세월이 너무 오래입니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법 판단 기관에서 위헌을 선언해서 입법을 선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

상 이런 위헌적 상황을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위헌을 결정한 많은 예에서 그랬듯이 정연한 헌법적 논리로 위헌을 선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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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사 무 관 이 종 건이 종 건

재판장 재판관 이 진 성이 진 성

듯합니다 질의 토론 과정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년 전에 같은 사건에서 명백하게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미 태어난 사람의 생명권과는 위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형법에서도 자연인의 생명권을 해치면 살인죄가 되고 태아의 생

명권을 해치면 낙태죄가 되는데 양자의 법정형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이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쉽게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

고 년 전 같은 사건에서 헌재의 법정의견이 밝혔듯이 태아의 생명권이 임부의 자기결정

권보다는 더 우위의 기본권이고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낙태죄 결정 이후 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사회도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우리 헌

법재판소의 결정이 년 만에 바뀌어야 될 그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진 않습니

다 이번 이 사건에서도 저는 헌재에서 여전히 이 낙태죄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해주

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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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 조문에 대해 실질적인 위헌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 

이해관계인 대리인도 마무리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우리 법체계는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조항에서는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논의에서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가 다 등장을 했지만 논의의 

중점은 자기낙태죄에 있고 저도 오늘 논의의 관건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낙태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낙태죄와 관련하여 오늘 논의에서는 모자보건법이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가 좁다는  

논의와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할 지의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낙태 허용사유와 

관련해서 주를 중심으로 한 초기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사회 경제적 사유를 낙태죄의 

허용사유로 도입할 것인지 사회 경제적 사유를 허용사유로 도입한다면 구체적 개별적으

로 어떤 사회 경제적 사유를 허용사유로 삼을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는 대리인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에 대한 논

의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법 영역의 문제이고 국회가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할 것은 그런 입법적 논의가 아니고 현행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하고 있는 이 낙태죄가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그것과 관

련하여 핵심적인 논의의 대상은 결국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봅니

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헌재 판례나 이론상으로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확립된 것 이라

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은 그것이 헌법적 기본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부

정하는 견해도 있는 듯하고 오늘 청구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의견

을 말씀하실 때는 아마 그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부분을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말씀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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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참고인 중 우선 청구인 측 참고인인 고경심 이사님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현재 어떤 업무에 재직하십니까

참고인 고경심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재판장 

현재 의사로서 개업 중이십니까

참고인 고경심 

년 전에 은퇴하였습니다

재판장 

이 사건에 관해서 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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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낙태는 낙태로 인한 사망률이나 유병률이 출산 시의 사망률 유병률에 비하여 

높지 않고 더 나아가 다음 임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

다 그런데 안전한 낙태의 조건은 산부인과 교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합법적이고 훈

련된 의료인에 의해 임신 초기에 시술이 시행되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실제 안전한 낙

태에 의한 사망률은 만 명당 인데 자연유산의 경우 만 명당 출산의 경우는 만 

명당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출산으로 인한 사망률에 비해서 안전한 낙태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 주수가 증가할수록 낙태로 인한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사망

률 합병증 후유증 정신건강 트라우마가 증가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타임 디펜딩 

리스크 라 합니다 태아 또는 배아의 생명권 논란보다는 여성의 몸

의 건강과 안전성의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 낙태에 대한 초기 접근성 장벽을 없애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에서는 낙태와 관련된 정책은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안전한 낙태를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절차적 

제도적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안전한 낙태를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법적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낙태가 일어나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그 의료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낙태를 공공연히 시술하는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병원

을 찾아 헤매고 그 동안에 시간이 지체되어 임신 주수가 늘어납니다 겨우 산부인과를 찾

았어도 산부인과 의사 앞에서 자기가 왜 낙태를 해야 하는지 절실하게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수치심이나 자존감 저하를 감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나 남자친구

또는 가족들이 와서 호소하기도 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

업의를 한 년 동안 했는데 남자친구가 협박을 해서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낙태 약물을 불법적으로 고가에 구입해서 복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

습니다 실제 낙태 약물은 상대적으로는 안정성이 입증됐지만 가짜 약이나 잘못된 방법

잘못된 정보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성 건강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를 시술을 해주는 산부인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밀유지를 조

- 2 -

참고인 고경심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저의 의견을 개진하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재판과정을 지

켜봤을 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립으로 논의가 된다는 것에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뿐 아니라 그런 대립구

도는 여성을 마치 태아의 생명을 없애는 가해자의 위치이면서 살인을 하는 주체로 보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은 공익이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익이라

는 설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새로운 논

의구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것은 종종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임신은 여성의 일생 동안 단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

니고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기회입니다 그리고 출산까지는 평균 일 개

월이라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신 중에 겪어야 하는 여성들의 신체적 변화 심

리적 불안 힘듦 그다음에 임신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

서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에 매우 신중한 결정을 내립니다 개월 동안 신체변화와 심리

적 부담 산과 질환의 위험을 감당해야 되고 학업 중단 경력 중단 등의 생활 변화에 대

응해야 하며 또 출산 후 아이 양육 문제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결

혼 상태 가족과 양육 지지구조에 대한 고려를 해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태아는 모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여성의 모체가 건강해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논의의 중

심이 태아의 생명권이 아니라 여성의 몸 여성의 건강 여성의 재생산 건강 그것을 리프

로덕티브 헬스 라고 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새로운 논의 구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법무부 측에서 태아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가 범죄화되어 살인으로 낙인찍힘으로써 여성들은 상당히 위축되어 왔고

소외되어 왔고 침묵해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야 비로소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태아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논의의 구도

는 저희 산부인과 또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낙태라는 논의로 논의의 중심구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해야만 태아의 생명

과 건강도 보장할 수 있고 따라서 안전한 낙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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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낙태 후 교육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조생식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생식세포나 수정란 배아를 채

취해서 여성의 몸 밖으로 이동하여 냉동보관도 하고 처리를 하거나 폐기하기도 합니다

난자를 여성의 몸 밖으로 꺼내어 시험관에서 정자와 체외수정을 시킨 후 그 배아를 

여기서의 배아는 이미 다 포배기를 거쳐서 여러 가지 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한 배아를 말

합니다 다시 자궁에 착상하는 그러한 보조생식기술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다수의 배아를 착상시켜야 임신율이 올라가므로 개 정도까지 년부

터는 개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개 개를 자궁에 착상시켰습

니다 착상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삼태아 이상의 임신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선택유산

을 합니다 이는 임신 상태의 자궁을 초음파로 보면서 기구로 태아를 흡입하여 실제 심장

이 뛰고 살아있는 태아를 유산시키는 그런 시술입니다

년도 데이터를 봤을 때 체외수정은 만 건 배아생성은 만 건을 합니다 시험관

에서 하죠 그런데 만 건의 배아 중 실제 임신에 이용된 것은 만 천 건입니다 그러

면 만개의 배아는 보관이 되었다가 년 후에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아는 생명이 아닌가요 태아의 생명권을 긍정하는 주장대로라면 이 배아도 수정이 되

어서 심장이 뛰고 있는데도 생명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이것은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으로 정부에서 년도에는 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년도부터는 난임부부의 소득

과 상관없이 지원을 해서 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식세포나 수정

란 배아에 대하여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의 형

사법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형법의 낙태죄 존재가 생명경시 풍조를 예방하는가 그렇다고 낙태가 근

절되어서 출산율이 증가하는가 여성의 건강상 위험을 감소시키는가 차별과 배제를 없

애 주는가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가 그리고 현대 의학 및 의료 기술에 부합하는

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형법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고 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모체 그리고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참

고인 진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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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하므로 의사들은 현금거래를 하고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남자친구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를 데려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친구와 헤어졌거나

약혼했다가 파혼했거나 남편과 이혼 중이거나 하는 여성들은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그

런데 왜 이렇게 하냐하면 이들이 추후 형사고발을 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낙태의 비용 또한 고가이며 의료서비스의 비교나 선택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 시 의료보험수가는 자연유산이나 임신중절 허용사유의 경우 임신 주 이내는 만 

원 주에서 주는 만 원입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률이 이니 보험 적용이 될 경우 

임부는 약 만 원을 내면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실제 보

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낙태를 하려면 임부는 최소한 만 원 또는 그보다 더 높은 금

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태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성차별이 있습니다 배우자 동의 조항 때문에 남성

은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낙태결정권을 행사합니다 심지어 마음에 안 

들면 형사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접근성 장벽입니다 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

인데 청소년은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기조차 두려워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자각력

이 없는 정신지체 여성이나 몇 십만 원이 될 큰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제 취약계층

의 여성들에게도 접근성 장벽이 됩니다 이들이 고민하는 동안 임신 주수는 늘어나고 여

성 건강상의 위험은 올라갑니다

또 보건의료제도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낙태 음성화로 인하여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

시 발생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 낙태와 관련된 제대로 된 정보의 확인

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앞서 낙태율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으나 사실 제대

로 된 통계가 없으니까 그것이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낙태 관련 조

사나 평가 관리감독체계가 없어서 정부가 관리감독할 수도 없고 의료인도 자정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것은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과정이나 전문의 연수과정에 낙태시술

가이드라인 임상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 결과 의사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더

라도 낙태 관련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임부가 개업의에게서 낙태 시술을 받더

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낙태가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공론도 일어날 수 없고 낙태 방지 교육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낙태 후 돌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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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용호 

그러한 계산법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계산법입니까

참고인 고경심 

예 일반적으로 산과학에서는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발생학적으로는 수정일로부터 

따지지만 산과 임상에서는 최종 생리일부터 임신 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재판관 조용호 

임신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눈다고 할 경우 각각 그 낙태시술의 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

성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참고인 고경심 

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임신을 초기 중기 말기로 등분을 하는 것을 분기 구분법이

라고 합니다 보통 임신 주까지를 이제 분기로 보고 있는데 임신 주 또는 임신 

주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실제 통계 데이터로 낙태 시술을 했을 때 훨씬 안전하기 때

문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반이 커지고 혈액이 늘어나고 자궁이 커지고 태아와 태

아를 포함한 양수와 여러 가지 부속 산물이 많이 커집니다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낙태 

시술시 임부에 대한 건강상의 위해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임신 주를 기

준으로 낙태허용여부를 정한 것은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임부의 건강상 위해 여부를 중시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실제 임신 주에서 나오는 태아의 산물과 또 주 이후일 때에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도 인위적으로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 조용호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는 통상 임신 몇 주부터

인가요

참고인 고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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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심재판관께서 참고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진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청구인 측 대리인들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임신이 된 후 의학적으로 배아기

와 태아기를 어떤 기준으로 몇 주를 기준으로 하여 나누고 있는가요

참고인 고경심 

배아기는 착상이 되어서 수정 후 주 이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산모들은 최

종 월경일부터 임신 주수를 따지기 때문에 보통 임신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임신 

주까지는 배아기라 하고 그 이후는 태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아기는 오가노제네시

스 라 하여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배아기는 어떤 

잘못된 영향이 있을 경우 태아기형을 초래하기 굉장히 쉬운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배아기와 태아기를 그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월경일부터 주라는 것도 어떤 여성의 경우는 최종 월경일 기간이 일

이나 일 월경기간이 긴 분들은 배란이 늦게 되기 때문에 실제 임신 주가 아니라 임

신 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언제 정확하게 수정이 되었는가는 임상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최종 월경일부터 따지지만 초음파를 보게 되면 태아의 연

령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연령에 의해서 임신 몇 주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앞서 청구인 대리인들이 언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통상 임신 주라고 하는 것은 마지

막 생리일부터 주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수정일로부터 주를 의미합니까

참고인 고경심 

일반적으로 임신 주는 마지막 최종 월경일로부터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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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이 있으면 태아가 고통을 느끼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의 년도 보고에 의하면 임신 주가 

되어야 말초신경에서 느끼는 감각이 뇌로 전달되고 뇌의 피질과 시상에서 그 신호를 처

리하는 과정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년도 자마 라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

저널에 의하면 실상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신호가 전달되는 것만이 아니라 불쾌한 

자극에 대한 의식적인 지각 하에 생기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경험이라고 볼 때 그것은 

임신 주 이후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아가 과연 언제 어떻게 느끼느냐는 의학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최근에 

그 의학적인 소견에 의하면 임신 초기의 배아단계는 설령 중추신경이 발달하더라도 고

통을 느끼는 단계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그러면 이 태아가 고통을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서 생명권 내지는 낙태 허부를 결정한

다면 가령 식물인간이 되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된 사람도 있을 텐데 식물인간의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낙태의 문제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참고인 고경심 

저는 고통을 느끼는 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대상자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

다 그러니까 재판관님의 말씀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식물인간도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라

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만 고통이 생명의 증거라거나 고통을 느끼는 지가 그를 인간으

로서 존중할 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재판관 조용호 

예 고통을 느끼는지 여부나 임신 기간으로 생명체인지를 논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

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참고인 고경심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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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임신 주로 정하고 있고요 대개 산부인과 교과서나 미국 교과서

에서는 임신 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임신 주에서 주가 지나면 태아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저희가 피털 바이아빌리티 라고 합니다 태아가 

주가 넘어가면 몸무게가 정도 되는데 그 태아를 그냥 놔뒀을 때에는 살 수가 없

습니다 그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의료기술과 훈련된 의료인입니다 만

약 임신 주의 아기가 조산이 되었을 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분만을 했을 때와 

미국의 큰 병원 가령 굉장히 유명한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 에서 분만을 했

을 때 그리고 저 시골의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했을 때에는 의료적인 처치가 달라집니다

인큐베이터도 없고 훈련된 의료인 신생아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임신 주 정도의 태

아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즉 태아의 생존가능성은 거기에 개입하는 의료기술과 전문적

인 의료인력에 종속되지만 가장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인력이 있더라도 모체 밖에서 생

존할 가능성이 있는 가장 짧은 임신 주수를 보통 주에서 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는 아닙니다 유명 병원에서는 

최신 의료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를 케이스 리포트로 내지만 이런 경우에도 

생존하는 건 아니고 아주 드물게 생존한다는 뜻입니다

재판관 조용호 

그럼 앞으로도 의학기술이 더 발전된다면 그게 또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참고인 고경심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임신 주 이내의 태아는 감각을 느끼거나 감각의 발생 부위 강도 등을 식별할 수 없

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참고인 고경심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임신 주부터 적어도 배아형성기부터는 그 중추신경과 심장박동이 있으므로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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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를 꺼리기 때문에 서로 합의 하에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또 참고인 의견서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난임치료 과정에서 선택적 유산이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참고인 고경심 

예 보통 난임시술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난임시술클리닉에 대한 시술 요건

을 굉장히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도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난임시술 시 보통 여성의 난자 과배란을 유도해서 난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합니다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난자가 하나만 배출되는데 난임시술 시에는 약 개 이상의 난자

를 채취합니다 과배란 유도 상태에서 여성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만 임신을 하기 위

해서 참는 거죠 난자를 개 정도 채취하면 이를 체외수정 시킵니다 이후 이 수정란들

이 세포기에서 포배기까지 자라면 자궁에 이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이식하면 성공

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개 개 정도를 이식을 합니다 과거 년도 이전에는 개 개

를 이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성공하여 넷이나 다섯 쌍둥이가 되면 임부에게 엄청난 위

험이 있기 때문에 개나 개의 배아를 선택유산 하는데 나중에는 그 선택유산 문제가 너

무 심해졌기 때문에 년도부터는 개까지만 이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를 이식하게 되면 하나나 둘이 자연유산이 되어 두 쌍둥이나 아니면 

하나의 태아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난임시술에 의해서 쌍태아 임신율은 한 로 굉

장히 높습니다

이처럼 임신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를 주입하는데 삼 태아나 사 태아가 된 

경우에는 보통 임신 주에 선택유산을 하는데 기계를 넣어서 초음파 가이드 하에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는 분명 여성의 체내에 착상하여 생존하고 있는 상태의 태

아를 흡입하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를 수술비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아의 생명권 논의와 관련하여 낙태가 불허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에서의 선

택유산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되는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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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용호 

그리고 앞서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병원에서도 낙태 시술 교

육이나 임상실습이 없다 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참고인 고경심 

예 실제 그렇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과거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낙태 시술을 해서 많은 재력을 형성한 산부인과 병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병원에서는 어떻게 시술을 합니까

참고인 고경심 

저는 대학병원 교수로도 재직한 바 있는데 대학병원에 낙태 시술을 원하는 산모들이 

오면 개인병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레지던트들은 낙태 시술의 술기

를 배울 기회가 없지요

개인병원 중에서 그동안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굉장히 많은 

시술을 했던 병원의 의사들은 낙태시술을 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새로 배출되는 전

문 의료인력들은 그런 술기를 배울 수가 없으므로 새로 개업한 뒤 낙태 시술의 숙련도를 

높이는 데에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알고 있는 한 사례의 경우 세 여성이 파혼을 하고 나서 임신 주에 부모

와 같이 낙태를 하러 왔는데 미숙한 의사에 의해서 하혈이 너무 돼서 자궁을 들어낸 케

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여성은 파혼하고 난 후 더 이상 아기를 임신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 사례에서는 시술을 하다가 자궁이 천공되어서 환자의 

장이 파열이 됐습니다 환자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고통을 호소하다가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장을 일부 잘라내고 다시 잇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훈련되지 않은 의료인의 낙태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나 

의료사고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데 여기엔 

양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지요 의사는 처벌을 두려워하고 환자 본인도 낙태사실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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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산과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주수별로도 낙태 시술방

법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안내들이 있습니다

재판장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도 한정적이기는 하나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안전한 시술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교육이 되어야 하

는 것 아닌가요

참고인 고경심 

이론적인 교육은 교과서에 있는데 산부인과 전문의 훈련과정에서는 술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왕절개를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도 실제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없지요

레지던트 년차 시절에 여러 케이스의 제왕절개 수술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직접 해본 것과 옆에서 본 것 간에는 차이가 있지요 더군다나 모자보건법 허용사

유에 해당되는 건 밖에 안 되는데 그 에 해당되는 아주 드문 케이스는 대학병

원까지 오지도 않고 설사 오더라도 년에 한두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의 훈련과정

에서 시술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서 태아의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때가 세계보건기구 에서는 주라고 하였

고 교과서에는 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최신의 의학기술과 의료인력이 갖추어

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인큐베이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있습

니까

참고인 고경심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없으면 주 정도의 태아는 생존할 수 없습니

다

재판장 

의학기술이 다 동원된다 는 의미는 인큐베이터까지 쓸 경우에 태아가 주 정도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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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용호 

난임시술에서의 배아 선별 문제와 낙태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참고인 고경심 

태아의 생명권만을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여 특히 수정란 이후의 모든 태아를 보호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양자 중 하나만을 허용하는 것이 모순일 것이라는 이야

기입니다

재판관 조용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고경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판관님이 질문하실 때 사후피임약도 있는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

후피임약의 피임 성공률은 시간 이내에 복용했을 때에 입니다 그래서 저도 임상에

서 콘돔도 써보고 사후피임약도 먹었는데 임신된 사례를 많이 봅니다 면 상당히 많

은 수가 피임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 대리인이 의사의 의무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에 나오는 의사의 의무라고 하셨는데 실제 세계산부인과학회에서는 오히려 안전한 낙태

를 제공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앞서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는 낙태시술법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낙태시술에 관한 교육이 없습니까

참고인 고경심 

다른 나라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이라고도 부르는 임상지침에는 레지던트 년 차

에는 뭘 가르쳐야 되고 년 차 때 뭘 가르친다는 식의 단계적인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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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자궁은 자기 크기의 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

의 세포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세포가 천배 이상 늘어납니다 어떤 인체조직도 자

기 세포 크기의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인체조직이 없지요 그다음에 리터 내지 

리터에 달하는 거대한 임신 산물 즉 태아 태반 양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신체적인 변화는 엄청 크지요 몸이 붓고 무거워지며 혈압도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허리

도 아파지고 입덧도 심해지며 정서적인 불안도 옵니다

이처럼 임신을 하면 임신하지 않은 평소의 신체에 비하여 커다란 신체적인 변화가 나

타나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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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참고인 고경심 

예 물론입니다 인큐베이터에 더하여 태아 호흡을 보조하기 위한 온갖 처치와 약물들

이 필요합니다

재판장 

낙태를 하게 되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미 잘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낙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

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고경심 

상대적으로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입장이 약화된 우리 사회를 반영하지 않나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에서도 이것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에도 불구

하고 여성의 의견이나 여성의 목소리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역

량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고 남성 중심의 또는 규범 중심의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었으며 특히 결혼제도 바깥에서의 임신을 부정하는 점 등의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재판장 

앞서 청구인 측의 모두진술에는 낙태죄로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

하게 된다 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은 남녀 간 관계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자

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까요

참고인 고경심 

일단 생물학적인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실제 임신을 

한 산모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는 상당히 큽니다 평소 자기 신체의 모습에서 상당히 벗어

나는 신체적 변화를 느낀다는 측면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에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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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다음은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측 참고인이신 정현미 교수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계신가요

참고인 정현미 

예 그렇습니다

재판장 

전공은 어떤 분야이십니까

참고인 정현미 

형법입니다

재판장 

이 사건에 관해서 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정현미 

제출된 의견서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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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낙태 문제의 규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명권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이라는 

모든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태와 관련된 권리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정도에서 허용범위를 타협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법률가들의 시각만이 아니라 우리 낙태 현실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시각에서 판단되

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낙태 문제 해결에 대한 경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낙태는 개인적

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접근하는 낙태 사회화 현상을 보인다는 것입니

다 낙태를 원하는 임부를 사회적으로 허용하고 구제하려는 변화된 정책은 실제로 정반

대의 결과인 낙태를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년대 이후부터 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낙태 논쟁과 정책연구

의 결과 결국 허용범위의 확대로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가장 엄격한 낙태법으로 알려진 

아일랜드 정부조차도 엄격한 낙태금지로 인한 일련의 비극적인 사태들에 직면해서 곧 낙

태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로 개헌 방식의 낙태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파격적

일 것이고 세계적인 낙태 규제완화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낙태 인식을 

보면 조사에서도 점차 낙태허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관

심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낙태 규정을 어떻게 두는 것이 합리적인가가 문제인데 현재의 낙태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개정해야 된다는 견해는 사실 낙태 관련 연구와 정책의 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엄격한 낙태사유를 현재인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혹은 사회 경제

적인 사유를 확대해서 임신 초기 낙태를 인정할 것인가 양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됩

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적인 사유를 확대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낙태는 이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낙태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

태의 법적인 규제는 출산과 별반 상관관계가 없어서 낙태 규제가 더 많은 출산으로 이어

지지 않듯이 낙태 허용이 더 많은 낙태로 귀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

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낙태 사유를 보더라도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주된 낙태 사유가 자녀 

터울 조절 혹은 경제적인 사유에 몰려있고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이라는 이유에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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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헌청구의 주요 근거로 년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과 또 다

른 근거로 최근 낙태죄 폐지 운동 같은 사회적 변화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

죄 위헌성 여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로서 그동안 학계의 변화가 있

는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는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학회에서는 합헌 결정이 난지 년이 경과한 지금도 합헌설과 그

와 달리 개선을 요하는 견해들로 대립의 양상은 여전합니다 형법학계에서는 낙태죄는 태

아 생명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아 낙태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학계처럼 모자보건법의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가 팽팽히 대립됩니다 이런 

학계의 완전히 상반된 견해만으로는 낙태 문제의 본질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

니다 낙태 단면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법사회적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평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태죄의 위헌 여부는 우리 현실을 모른 채 탁상공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낙태가 가장 많은 국가군에 속한다고 보고되지만 낙태죄로 입건되고 처분되는 건수는 전

체 낙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낙태는 각국에서 오랫동안 가장 치열한 논쟁과 함께 가장 개정이 활발했던 법영역 중

의 하나였는데 우리의 경우 낙태 담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낙태 규정도 제정된 이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낙태 담론의 부재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되겠지만 

엄격한 법 속에서도 처벌하지 않는 이중기준 속에서 낙태를 할 수 있었던 데 있었다고 

보입니다 사회의 이중적 잣대 속에서 낙태 여성은 어찌할 바 없이 오랫동안 침묵했던 가

운데 법학계의 낙태 논쟁은 생명옹호론과 선택옹호론이라는 사변적 대결구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 및 낙태죄에 관한 논쟁을 이렇게 반대론과 선택론이라는 대결구도

로 펼치는 것은 어쩌면 비체계적인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옹호론도 일정한 범

위에서는 낙태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엄격한 낙태법이라고 하더라

도 일정한 경우 낙태 허용을 확대해 왔고 허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산여건이 마련

되지 못해서 감행하는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건강권 그리고 모성권 

즉 재생산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정책적인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란 단지 잉

태되고 태어난다고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절한 보살핌을 받아야 

비로소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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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범위가 너무 엄격해서 거의 모든 의사의 낙태 시술을 불법으로 만든다는 것이 근본

적으로 문제입니다 모자보건법 제 조의 낙태 허용한계를 넓히지 않고는 의사의 낙태처

벌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한계를 넓히는 것이 우선적

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예비적 청구취지는 불법 낙태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임신 

초기의 낙태 허용범위를 넓힌다면 주까지를 배아기로 보든 태아기로 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의견을 마칩니다

재판장 

주심재판관께서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재판관 조용호 

참고인 진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듣다보니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이라기보다는 청구인 측 참

고인 비슷한 진술처럼 들리기도 하여 조금 놀랐습니다 하여튼 지금 참고인 견해는 낙태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자기낙태죄 조항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지만 모자보건

법 제 조에서 규정하는 낙태의 예외적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에 그 허용한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그렇습니까

참고인 정현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원으로서 또 교수로서 사실 낙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과 

제 소신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제 소신을 굽힐 수는 없으나 다만 이해관계인 측에서 앞서 말

씀하신 부분 중 낙태죄가 위헌은 아니지만 개선할 점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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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있습니다 이 경향은 뒤집어서 본다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지원이 

증대되고 비혼 모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지 않는다면 더 많은 출산이 가능하다는 것

으로 해석이 됩니다

임신과 낙태는 여성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임부를 부당히 억압하는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의 변화로 각국의 낙태 정책은  근본적

으로 수정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사회가 억압적인 형법을 가지고 낙태와 싸우려고 했다

면 오늘날에는 사회가 낙태를 줄이는데 즉 예방하는데 더 많은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점차 교육과 피임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만

약 원치 않는 임신이 생긴 경우에도 도움과 상담을 통해 낙태를 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

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태아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허용범위는 넓히

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형법 제 조 제 항의 낙태죄 

규정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낙태를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가와는 달리 낙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거의 모든 입법례의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헌법과 형법에서 생명권을 가장 

중요한 기본권 내지 법익으로 보호하므로 태아의 생명도 원칙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출

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다만 생명보호의 원칙에는 동

의하지만 출산이냐 낙태냐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구체적이고도 치열한 갈등 상황에 놓

인 것이고 제삼자나 국가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자보건법 제 조에서 의학적 

적용 사유 윤리적 적용 사유 범죄학적 적용 사유를 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허용한

계를 더 확대할 것을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형법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처벌하므로 업무상동의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헌이

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다만 의사 등의 낙태에 대해서 더 무거운 법정

형을 두는 것이 부당한가 하는 것은 처벌의 문제로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점차 낙태 영역에서 의사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는 낙태 문제의 의료화 현

상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처벌하는 입법적인 이유는 의사들은 임부와 똑같

은 실존주의적인 갈등 상황에 있지 않다는 점 전문가인 의사는 자신의 영역에서 법을 좀 

더 충실히 준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동의낙태죄와 별도로 업무상동의

낙태죄라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법의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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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는 단지 그 순간의 임부의 어떤 자유로운 결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임부의 삶 전체라

든지 또 남편 등 임부의 파트너와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단순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

떻게 보면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범위를 자기결정권이라는 것보다는 자녀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가

질 것인가 터울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수는 얼마나 할 건가 언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순한 임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정과 그 파트너와 함께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점에서 조금 더 확대된 의미에서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습

니다

재판관 조용호 

그 재생산권의 헌법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참고인 정현미 

물론 자기결정권으로 행복추구권으로 봐야 되겠지요

재판관 조용호 

참고인께서는 모자보건법 제 조가 사회 경제적 사유를 규정하여 허용한계를 더 확대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그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것에 구체적으로 어

떠한 사유들이 있겠습니까 예시를 하시자면요

참고인 정현미 

지금 조사결과를 보면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자녀 수가 많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 아이

를 정말 책임있게 잘 기르기가 힘들다 직장 때문에 기르기 힘들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

지 개인적인 일로 육아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등의 사유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그 가정 형편의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의학적인 사유나 범죄학적인 사유는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지만 사회 경제적인 사유

는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밖의 모든 사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과거에는 사회 경제적인 사유라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낙태 허용 입법화를 할 때 이를 넣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해석이 문제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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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우리 법체계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

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참고인의 의견이 낙태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라

면 이는 모자보건법 제 조 제 항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지 형법조항인 자기낙태조항하고

는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정현미 

이해관계인 측에서도 낙태죄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

도 같은 의견이고 어떻게 보면 청구인 측에서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은 개선방안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낙태죄 폐지라는 슬로건이 있지만 그거는 낙태 허용 사유가 너무 좁다는 것을 강조

하기 위한 하나의 의미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낙태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논의의 초점은 낙태허용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맞춰진다

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양측의 주장이 이 부분에서는 공통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

다

재판관 조용호 

참고인께서는 의견서에서 커플들과 개인들의 그들의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

임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 을 재생산권 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산권

으로서 낙태권 을 언급하고 계신데 이 재생산권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또 임부의 

자기결정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인 정현미 

예 오랫동안 낙태 논쟁에서는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대립구도로 많

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것도 임부에 한정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확대를 해 본다면 그 임신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낙태를 통해서 종료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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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정현미 

예 그렇지요 임신 초기에 한정해서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판장 

낙태를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임신 초기

에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도 임신 초기가 아닌 경우에는 낙태를 금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제재로서 꼭 형사처벌을 선택

을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참고인 정현미 

그것이 약간의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내의 낙태를 허용한다는 법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낙태는 불법 낙태의 범주에는 거의 들지가 않을 겁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지금 현행 모자보건법으로 허용되는 낙태가 현실적으로 약 

된다고 추정한다면 그 허용 범위를 좀 넓히는 그런 입법방식을 취할 경우 불법낙태라는 

것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예컨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독일같은 경우

에도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는 낙태문제를 거의 해결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방식으

로 불법낙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낙태는 사후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전예방 쪽으로 거의 가게 

됩니다

재판장 

지금 이 사건은 의사의 동의낙태가 문제된 사건인데 오늘 논의는 그보다는 일반낙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에게는 형벌보다 행정적인 제재가 더 큰 제재일 수도 있는데

낙태 시 의사나 동의낙태죄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 꼭 형벌을 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참고인 정현미 

여성의 불법 낙태의 범주가 크면 자연히 그것을 시술해 주는 의사의 낙태도 불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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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점차 많은 나라에서 그냥 주 이내의 임신 초기 낙태 허용으로 가는 것 같습니

다

재판관 조용호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 경제적 사유라고 막연히 입법하다보면 그 해석을 통해 완전

히 낙태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임신 주를 기준으로 해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 취지십니까

참고인 정현미 

예 그렇습니다 의학적인 측면과 다른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 낙태를 마냥 허용할 

수는 없고 임신 초기의 얼마간의 기간까지 선을 긋는 그런 규범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겠

지요

재판장

기본적으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취지와 의견이 상당히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낙태를 일정부분 금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를 꼭 형벌로 처

벌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참고인 정현미 

금지라는 것 자체가 형벌의 부과와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형법학자로서 또 형사정책

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전반적으로 법이 어떤 정책으로 가야되느냐 하는 것

을 생각해 봤을 때 태아 생명보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엄격한 낙태법을 두고도 규제를 하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는 낙태의 예방이 오히려 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낙태를 합법화하면서 그 검증 절차에서 태아의 생명보호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숙지하고 더 경고하는 것이 오히려 낙태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판장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처벌이 적당하지 않다는 견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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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재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 10 -

로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여성의 불법 낙태의 범위를 줄이게 되면 의사의 경우에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의사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그 시술 절차에서 안전한 낙태를 하도록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낙태 의사만을 따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은 현실적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장 

그러나 현행법은 의사를 가중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참고인께서 하신 진술에서

는 그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인 정현미 

그것도 하나의 입법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태 처벌이 여성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상황 속에서 낙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출발이 되는

데 의사의 경우에는 그런 갈등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의사가 지켜야 되는 절차규정

을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점을 점검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자는 

처벌할 필요가 없고 의사만 규제하면 된다고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일반낙태나 의사의 낙태를 같게 처벌할 수도 있고 또 의사의 낙태에 좀 더 의무

를 부과해서 제재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를 무겁게 처벌한다는 부분이 지금 현실에서는 위

헌이라고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판장 

의사의 동의낙태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입법자의 선택의 문제라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시죠

참고인 정현미 

예 다른 나라에서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의사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임부는 오히려 더 적게 처벌할지 여부는 하나의 입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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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5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참고자료를 제출하오니 심

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문기사(한겨레 2018. 5. 27.자) 1부

○ 제출 취지 :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 정책 변화 추

세임을 소명하기 위함.

- 아일랜드는 인구의 88%가 가톨릭 신자로, 1983년 헌법에 ‘임부와 태아는 

생명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임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낙태는 전면 금지되어, 낙태를 한 경우 최대 14년형까지 처할 

수 있었습니다. 위 헌법 조항 신설 후 약 17만 명의 여성들이 영국에서 낙태 시

술을 받았습니다. 2012년, 이 금지 조항 때문에 적시에 낙태시술을 받지 못한 여

성 사비타 할라파나바르가 사망하면서 위 조항의 삭제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 5. 25., 아일랜드는 위 헌법 조항의 삭제 여부에 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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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천 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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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실시하였고, 유권자의 64.1%가 참여하여 66.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삭

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조만간 새로운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

정인데, 이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임신중절은 제한 없이 허용하고, 12주에서 

2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임신중절이 가능합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OECD 35개국 중 여성의 요청 또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모두 30개국이 됩니다(여성의 요청만으로 임신중

절이 가능한 국가는 26개국).

2. 김동식/황정임/동제연(2018),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부

○ 제출 취지 : 여성들이 낙태를 결정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낙태죄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 및 안전‧건강의 위협을 소명하기 위함.

- 그 동안 정부는 2005년과 2011년 두 차례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이는 낙태 

시술 건수 추정과 사유 파악 등에 초점을 두어,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조사보고서는 여성들의 경험을 조사한 최근(2017년)의 

자료이며, 여성들이 낙태에 관하여 가지는 인식, 낙태 결정 및 경험 과정에서 낙

태죄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 그로 인한 안전과 건강의 문제 등을 심층 조사한 자

료라는 점에서 심리에 참작할 내용이 있다고 보이므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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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5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참고자료를 제출하오니 심

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문기사(여성신문 2018. 6. 15.자) 1부

○ 제출 취지 :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 정책 변화 추

세임을 소명하기 위함.

- 2018. 6. 14. 아르헨티나 하원 의회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

용의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 중절한 

여성을 처벌하고,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할 경우, 성폭력에 의한 임신인 경

우에만 예외적으로 임신 중절을 허용하였습니다. 엄격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매년 

50만 건의 임신 중절 시술이 이루어졌고, 위험한 불법 임신 중절 시술로 인한 산

모 사망률이 30%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에 여성들이 임심 중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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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를 요구하였고, 마침내 하원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을 심리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3.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변호사  류 민 희

변호사  박 수 진

 변호사  차 혜 령

 변호사  천 지 선

 변호사  최 현 정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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